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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복지기준선의 중요성 부각

○ 개발연대를 지난 시점에서 한국 사회에서의 국민들의 복지욕구는 크게 증가하

고 있으며,�지난 총선과 대선을 계기로 더욱 부각되고 있음

- 과거 한국의 개발연대에서는 국가의 발전이 곧 국민의 발전(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

책적 레토릭이 가능하였으나, 경제개발의 이면에서 억압받던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는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 서구 유럽의 경우에도 산업화 과정 속에서 근대 자본주의의 기틀이 마련됨과 함께 복

지국가가 태동하기 시작하였음

- 복지국가 이행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공적 복지제도를 통해 주요 생활영역에서 일

정한 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이는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의 

개념을 통해 발전

○ 한국의 경우에도 국민최저선 관련 다양한 정책이 있으나,�중앙정부가 제공하는

복지만으로는 남양주시민의 복지욕구(needs)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는 전국적 평균을 기반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충성의 원리와 함께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음

- 이미 국내에서도 2012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추진 중에 있으나 시민의 삶의 

질 개선 등 드러난 성과는 미흡한 편

･ 복지기준선 연구는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서울시민 복지기준(2012. 10)”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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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부산(2015), 광주(2015), 대전(2016), 세종시(2015), 전북 완주군(2016), 경기(2016)

에서 복지기준선 관련 연구 추진

○ 복지기준선은 기존 복지정책의 방식인 단순한 소득지원을 통한 단차원적 지원

을 넘어서 사회적 배제에서 탈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함

- 이는 적정한 수준의 욕구를 향유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며 최소한의 기준은 중앙정

부가, 적정수준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법·제도적 관점에서(기본원리)에 근거

- 또한 문재인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복지분권)을 공약사항으로 이행

을 계획 중에 있음

- 이를 위해 다차원적이고 복합적 차원에서 복지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통

적 복지의 영역을 넘어 사회보장의 영역을 포괄해야 할 것임

○ 이에 기존 복지기준선의 설정과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확인하고,�남양

주시에 맞는 ‘남양주시민 복지기준선’에 대한 설정 및 시행이 필요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사회보장급여법)」 제 

45~48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 남양주시민을 위한 복지기준선의 설정과 이행노력을 통해 시민복지수준의 질적 향상

을 도모

□ 남양주 복지기준선의 필요성

○ 남양주시는 인구 72.4만명(‘21.06.�기준)의 16개 읍·면·동으로 구성된 대도시1)

로서,�인구·복지자원·사회보장욕구 등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남양주시의 인구는 2011년 기준 57.8만명에서 2021년 6월 기준으로 72.4만명으로 

지난 10년간 25% 이상의 인구증가율을 기록하는 성장하는 도시임

- 이러한 인구성장은 신도시 개발과 서울지역으로의 접근성 등으로 인해 기인하는 것

이며, 이로 인해 구도심과 신도심의 지역별 편차도 예견되는 상황임

- 복지자원의 경우에도 신도심을 중심으로 지역별 편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구성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사회보장욕구도 차이가 나타남(경기복지재단, 2019)

- 따라서 남양주시 내 16개 읍·면·동별 복지의 수준 및 상황은 인구·경제·행정·지역적 

1) 「지방자치법」에서는 인구 50만 이상을 대도시로 규정하여 조례의 제정과 계폐청구(제15조), 주민의 감사청구(제16

조), 행정특례(제10장)에서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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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이는 전국단위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정

부의 기준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의미

○ 현 시점에서 남양주시는 향후 지방정부 차원에서 집중해야 할 복지영역과 추진

전략과제의 마련이 필요하며,�복지기준선은 복지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체

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음

- 남양주시 복지기준선 설정을 위해 크게 ①남양주 시민을 위한 복지기준선, ②남양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복지기준선, ③남양주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기준선 등 3대 기

본방향을 설정하고, 

- 본 연구에서는 ①과 ②를 중심으로 향후 남양주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복지기준선

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함

□ 남양주 복지기준선 영역의 구분

○ 복지기준선의 영역은 기본생활 유지,�격차 발생 영역,�시민의 복지수요 등을 고

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본 연구에서는 기존 사례 등을 참고하여 5대 분야(7개

세부영역)을 설정2)

- 소득, 건강, 주거,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교육 등의 영역은 기본생활 유지를 위해 

2) 기존 연구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7대 분야(9개 세부영역)은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건강, 교육, 소득 및 일자리, 

주거, 문화여가, 환경 및 안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복지영역을 중심으로 5대분야(7개 세부

영역)으로 한정

(단위: 점)(100점 만점)

구분
현재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
현재 삶의 질

다른 지역 대비 
거주지역 만족도

경기도 평균 50.4 59.8 61.5

남양주 평균 49.1 56.4 58.9

북부 50.0 59.3 58.8

서부 48.0 55.6 60.0

남부 45.7 55.8 60.4

동부 50.2 54.0 57.5

자료: 제5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조사

<표 Ⅰ-1> 남양주시 사회보장 영역별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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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

- 복지격차가 발생하는 영역은 생활수준, 건강, 복지인프라, 재정 등이 해당

- 시민의 복지수요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욕구조사 결과 등 실증데이터에 기반하여 설정

2. 연구방법

○ 문헌검토 :�복지기준선 및 관련 문헌검토

○ 통계분석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욕구조사(2018),� 남양주시

사회조사(2019)�등 관련 통계자료 2차 분석

○ 자문회의 :�학계 전문가,�실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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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남양주시 사회보장(복지) 현황 분석

1. 일반현황

1) 읍면동 및 권역, 재정상황

□ 지리적 위치 및 행정구역

○ 남양주시는 경기도 동북부에 위치하며,�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양평,�가평,�의정

부,�구리,�하남,�광주,�포천과 인접해 있어 수도권 동북부 거점지역

- 남양주는 1980년 양주에서 분리되어 만들어졌으며, 1986년 구리읍이 분리되고, 

1989년에는 미금읍이 시로 승격되어 분리되었다가 1995년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통

합된 이후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음

- 지리적 위치는 수도권 동북부 관문지역에 위치하여, 경춘축, 포천축, 양평·가평을 연

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지 수도권 동북부의 거점지역으로 자리매김

○ 남양주시 행정구역은 6읍(1출장소),� 3면,� 7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수로

는 도내 7위(약 73만명),�면적은 도내 11위(460.1㎢)

- 남양주시는 1980년 이후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현재의 6개 읍, 3개 면, 7개 동을 관

할하게 됨

･ 1980년 4월 1일 법률 제3169호에 의하여 구리읍(7개 리), 미금읍(10개 리), 별내면(6개 

리), 진접면(8개 리), 진건면(9개 리), 수동면(7개 리), 화도면(10개 리), 와부면(11개 리)의 2

읍·6면·68리를 갈라 남양주군이 새로 설치

･ 1980년 12월 1일에는 대통령령 제10050호에 의하여 와부면을 읍으로 승격하여 3읍·5면이 

되고, 1986년 1월 1일에는 구리읍이 시로 승격되어 분리

･ 1986년에는 조안면이 새로 생기고 1989년 1월 1일 미금읍이 시로 승격되어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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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접면이 읍으로 승격하고 퇴계원 출장소가 퇴계원면으로 승격하였으며, 1991년에는 화도면

이 읍으로 승격

･ 이후 1995년 1월 1일 미금시와 남양주군을 통합하여 남양주시가 신설

･ 2001년 9월 진건면과 오남면이 각각 진건읍과 오남읍으로 승격하였고, 2001년 12월 별내면 

덕송리, 화접리를 통합하여 별내동을 신설하였으며, 2017년 12월 도농동과 지금동의 명칭을 

각각 다산1동과 다산2동으로 변경

･ 2019년 10월 퇴계원면이 퇴계원읍으로 승격하여 현재 남양주시는 와부읍·진접읍·화도읍·진

건읍·오남읍·퇴계원읍의 6개 읍, 별내면·수동면·조안면의 3개 면 그리고 호평동·평내동·금곡

동·양정동·다산1동·다산2동·별내동의 7개 동을 관할

- ‘22년 1월 기준으로 남양주시 전체 인구는 73만 4,013명으로 경기도 내에서 수원, 고

양, 용인 등에 이어 7위 수준임

- 남양주시의 면적은 총 458.1㎢로 경기도 내에서 11위 수준이며, 서울시 면적이 

605.2㎢임을 감안하면 면적이 상당히 넓은 수준임

･ 그러나 전체 면적의 39.5%가 개발제한구역, 42.3%가 상수원특별대책지역, 9.2%가 상수원

보호구역, 9.5%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각종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

･ 이러한 상황에서도 별내, 다산, 진접 등과 함께 제3기 신도시로 왕숙신도시가 예정되어 있는 

등 신도시를 통한 인구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음

<그림 Ⅱ-1> 남양주시 위치 및 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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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권역

○ ‘2020년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남양주는 동부·북부·남부 등 3개 생

활권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복지영역에서는 희망케어센터를 중심으로 동부·서

부·남부·북부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동부생활권(화도, 수동, 조안), 북부생활권(진

건, 진접·오남, 별내_동·면·퇴계원), 남부생활권(도통·지금·양정, 금곡, 와부, 호평·평

내)로 구분하고 있음

- 그러나 남양주시의 대표적 복지브랜드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보건과 복지를 민간자

원과 효율적으로 연계한 원스톱 맞춤형 복지시스템인 희망케어센터는 남양주시를 4

개 권역으로 나누어 설치·운영

･ 동부권역: 수동면, 화도읍, 호평동, 평내동

･ 서부권역: 퇴계원읍, 진건읍, 다산1동, 다산2동

･ 남부권역: 조안면, 와부읍, 금곡동, 양정동

･ 북부권역: 별내면, 별내동, 진접읍, 오남읍

○ 본 연구에서는 희망케어센터의 권역을 분석단위로 하여 남양주시의 복지기준선

을 설정하고자 함

- 복지기준선의 지역단위는 기초정부(남양주), 읍면동(17개 + 1출장소) 등을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음

- 남양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경기도 복지기준선 등 광역단위에서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읍면동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남양주 지역 내 복지균형 발전을 위해 

가장 이상적일 수 있으나, 현실적 제약(실태조사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음

- 따라서 현재 남양주시의 복지서비스 제공의 기본 권역(4개)를 중심으로 읍면동을 통

합하여 지역분석단위로 설정



남양주시 복지기준선 설정 연구

12

□ 남양주시 재정상황

○ 남양주시의 재정은 19,008억원(‘21년 본예산 기준)이며,�도내 9위 수준으로 규

모가 상당히 큰 수준이나,�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20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남양주시의 사회복지비 비율은 50.19%로 나타나고 있

어, 유사단체 평균인 41.85%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지방재정 통합공시에서는 유사 자치단체 : 특별/광역시(1), 도(1), 시(4), 군(4), 자치구(4)의 

14개 유형으로 구분

･ 유형화 기준: 인구규모(30%), 최근 5년 인구증감률(10%), 재정력지수(시·군), 재정자립도(자

치구)(30%), 일반회계예산규모(30%)

- ‘21년 당초예산 기준 남양주시 재정자립도3)는 29.6%, 재정자주도는 56.7%로 전국

평균(48.7%, 70.8%)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경기도 평균(49.1%, 60.0%)에 비해 낮

은 수준임

3) 지방재정365. 지방재정 통합공시 재정자립도(당초) 개편 전 기준 자료

<그림 Ⅱ-2> 남양주시 4권역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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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남양주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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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읍면동별 인구 및 복지대상자

○ 남양주시의 읍면동별 인구(전체,�생애주기별,�대상자별 등)는 지역별로 큰 차이

를 보이고 있음

- 남양주 내에서 인구 및 세대수는 화도읍이 가장 많으며, 조안면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수동면, 조안면, 양정동 등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 읍면동별 격차는 매우 큼

- 반면 아동인구의 경우에는 신도시인 다산1,2동과 함께 평내동, 호평동 등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Ⅱ-6> 읍면동별 아동인구 비율

<그림 Ⅱ-4> 읍면동별 인구 비율 <그림 Ⅱ-5> 읍면동별 노인인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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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인구와 함께 복지대상자별로 살펴보면,�기초연금의 경우 금곡동,�오남

읍 등에서는 경기 및 남양주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장애인연금 수급인구 비

율은 수동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초연금의 경우 수급인구 비율은 남양주 평균이 경기도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금곡동, 오남읍, 진접읍, 화도읍 등 구도심 및 읍지역에서 높게 나타남

- 반면 조안면, 와부읍, 양정동, 다산 1동 등은 경기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급

률을 보이고 있음

- 장애인연금의 경우 남양주 및 경기도 평균수준은 비슷하나, 수동면에서도 수급률이 

높은 것이 특징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인구비율은 경기도 및 남양주 평균이 유사한 수준이나

읍면동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긴급복지의 경우 읍면동별 격차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나,�경기도 평균에 비해 남양주 수급률이 낮게 나타남

- 기초생활보장제 수급률은 금곡동, 진접읍, 화도읍, 수동면, 진건읍 등에서 높게 나타

나고 있으며, 다산 1,2동, 와부읍, 평내동 등에서는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기초수급자 수급률에서 다산 1동의 경우 수급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금곡동과의 격

차가 3배에 이르고 있음

- 긴급복지 수급률은 남양주가 경기도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기초수

급률과 유사한 형태로 읍면동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그림 Ⅱ-7> 읍면동별 기초연금 수급 인구 비율 <그림 Ⅱ-8> 장애인연금 수급인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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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노인·장애인·아동·저소득(기초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를 제외하고, 취약계층 

중 하나인 한부모가족 인구 비율은 앞선 데이터와는 상이하게 화도읍, 오남읍 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Ⅱ-9>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인구 비율 <그림 Ⅱ-10> 긴급복지 수급인구 비율 

<그림 Ⅱ-11> 읍면동별 한부모가족 인구 비율

○ 종합하면,� 남양주시 읍면동별로 생애주기별 인구분포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

으며 복지대상자별로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읍면동별 또는 권역별 맞춤형

전략(복지기준선 및 전략과제)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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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역별 사회보장 욕구

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욕구조사

□ 지역주민욕구조사 목적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있어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하도록 하는 「사회보장

급여법」에 근거하여,�지역 사회보장 실태와 주민의 복지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

한 조사를 실시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7항(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따라 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

-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4년마다 수립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여 매년 연차

별 시행계획으로 연계

-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진단하고 지역사회보장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

- 지역사회보장 관련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 및 개입 필요 대상의 설정과 복지서비스 수

요를 전망하여 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정책 기획의 근거로 활용

-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의 비교 분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4기 조사에 이어 광역 차원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통합적 조사 실시

- 지난 4기에 이어 이번 5기에도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을 공동으로 

조사하여, 지역 간 비교 가능

-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 공통문항을 중심으로 조사표를 구성하고, 시군별 특성을 반영

한 자체 추가 문항 필요

- 사회보장 영역별 정책개입 우선순위 파악을 위한 정책시급성 및 노력체감도 확인 필요

- 정책 설계의 다양화를 위한 조사표 내 사회보장영역의 확장 및 재편 필요

- 코로나-19에 따른 생활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설문 필요

□ 지역주민욕구조사 조사설계

○ (표본 규모)�본 조사의 표본크기는 작성되는 통계의 목표 오차,�가용 예산과 조

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총 표본가구를 50,000가구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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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시군의 표본크기를 시군의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어 결정하는 방안으로 적용

하였으며, 각 시군의 가구 및 인구 규모에 따라 5개의 그룹(권역)으로 구분 실시

- 사회보장급여가구 및 장애인 가구의 경우, 각 시군의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어 결정

하였으며, 

- 특히, 사회보장급여가구의 경우 전체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과 일반 가구 대상 조사

에서도 확률적으로 추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표본크기 결정

- 최대 허용오차 한계는 4.0%p이며 시군별 가구 규모에 따라 최대 3,800가구에서 최

소 600가구를 조사

○ (설문 문항)�가구 일반현황,�13개 사회보장 영역 관련 욕구 및 정책시급성·노력

체감도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 공통문항과 수원시 개별 문항으로

구성

- 아동 돌봄,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정신건강, 신체건강, 기초생활유지, 가족 및 사회

관계, 보호‧안전, 교육, 고용, 주거, 법률 및 권익보장, 문화‧여가 등 13개 영역

- 정책연계 및 최근 사회복지 이슈 관련 문항 신설(정책 시급성 및 노력체감도, 코로나

-19로 인한 생활 변화)

□ 지역주민욕구조사 응답결과(총괄)

○ 경기도 지역주민욕구조사 응답자는 총 50,610가구이며,�남양주시 응답자는 는

2,500가구로 전체 응답자 중 4.94%를 차지

- 시군별 인구 및 가구 수에 따라 수원시가 3,822가구로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나며, 남양주시의 경우 인구비례할당방식에 따라 2,500가구를 배정

-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읍면동별로는 화도읍이 가장 많으며, 조안면이 가장 적으로 것

으로 나타남

･ 조사된 2,500가구에 가중치를 적용한 289,925가구를 최종 분석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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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가구수 가중치가구수 %

(2,500) (289,925) 100.0 

읍

면

동

와부읍 (235) (23,216) 8.0 

진접읍 (297) (37,043) 12.8 

화도읍 (315) (42,668) 14.7 

동부출장소 (35) (6,090) 2.1 

진건읍 (103) (10,829) 3.7 

오남읍 (200) (21,644) 7.5 

퇴계원읍 (117) (11,973) 4.1 

별내면 (91) (8,382) 2.9 

수동면 (41) (4,803) 1.7 

조안면 (9) (2,015) 0.7 

호평동 (154) (21,657) 7.5 

평내동 (153) (13,540) 4.7 

금곡동 (72) (8,841) 3.0 

양정동 (34) (2,532) 0.9 

다산1동 (266) (30,126) 10.4 

다산2동 (125) (13,384) 4.6 

별내동 (253) (31,182) 10.8 

<표 Ⅱ- 1> 남양주시 읍면동별 응답가구 현황

- 조사 참여가구 중 아동가구는 17.5%, 노인가구는 14.4%, 장애가구는 4.5%, 기초생

활보장수급가구는 5.4%, 다문화가구는 0.3%, 맞벌이부부가구는 40.8%로 나타남4)

- 가구원 수를 살펴보면 1인 가구는 18.6%, 2인 가구는 41.0%, 3인 가구는 23.7%, 4

인 가구는 14.9%, 5인 이상 가구는 1.8%로 나타남

4) - 아동 : 만 17세 이하

- 노인 : 만 65세 이상

- 아동가구 : 아동 가구원이 1명 이상 있는 가구

- 노인가구 : 노인 가구원이 1명 이상 있는 가구

- 장애인가구 : 등록장애인 가구원이 1명 이상 있는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 사회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를 받는 가구원이 1명 이상 있는 가구

- 다문화가구 : 귀화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귀화자 포함) 배우자와 결혼한 결혼이민자 가구

- 맞벌이가구 : 가구주 기준 부부가 경제활동(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고용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을 하고 있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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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가구) 계

전 체 (289,925) 100.0

아동가구
아동가구 (50,834) 17.5

비아동가구 (239,091) 82.5

노인가구
노인가구 (41,868) 14.4

비노인가구 (248,057) 85.6

장애가구
장애가구 (13,070) 4.5

비장애가구 (276,855) 95.5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15,625) 5.4

비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274,300) 94.6

다문화가구
다문화가구 (896) 0.3

비다문화가구 (289,029) 99.7

맞벌이부부가구
맞벌이부부가구 (118,345) 40.8

비맞벌이부부가구 (171,580) 59.2

가구원 수

1인 가구 (53,850) 18.6

2인 가구 (118,992) 41.0

3인 가구 (68,729) 23.7

4인 가구 (43,093) 14.9

5인 이상 가구 (5,261) 1.8

<표 Ⅱ-2> 남양주시 응답자 가구특성별 현황

- 가구 유형에 청년 가구 및 중장년 가구를 추가하였으며, 가구주 유형을 청년, 중장년, 

노인 가구주로 세분화함5)

5) - 청년 : 만 19세~34세 가구원

 - 중장년 : 만 50~64세 이하 가구원

 - 청년가구 : 청년 가구원이 있는 가구

 - 비청년가구 : 청년 가구원이 없는 가구

 - 중장년가구 : 중장년 가구원이 있는 가구

 - 중장년가구 : 중장년 가구원이 없는 가구

 - 청년가구주가구 :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

 - 청년_단독 : 청년이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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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가구) %

전 체 (289,925) 100.0

가구 유형

청년가구
청년가구 (93,955) 32.4

비청년가구 (195,970) 67.6

중장년가구
중장년가구 (245,247) 84.6

비중장년가구 (44,678) 15.4

가구주 

유형

청년가구주가구

청년_단독 (6,324) 2.2 

청년_비단독 (3,002) 1.0

청년_청년만 거주 (6,078) 2.1

중장년가구주가구

중장년_단독 (34,499) 11.9

중장년_비단독 (125,506) 43.3

중장년_중장년만 거주 (75,368) 26.0

노인가구주가구

노인_단독 (13,027) 4.5

노인_비단독 (9,515) 3.3

노인_노인만 거주 (16,606) 5.7

<표 Ⅱ-3> 남양주시 응답가구 유형(세분화)별 현황

 - 청년_비단독 : 청년이 가구주이면서 청년 외 가구원이 있는 가구

 - 청년_청년만 거주 : 청년이 가구주이면서 청년만 거주하고 있는 가구

 - 중장년가구주가구 : 중장년이 가구주인 가구

 - 중장년_단독 : 중장년이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

 - 중장년_비단독 : 중장년이 가구주이면서 중장년 외 가구원이 있는 가구

 - 중장년_중장년만 거주 : 중장년이 가구주이면서 중장년만 거주하고 있는 가구

 - 노인가구주가구 : 노인이 가구주인 가구

 - 노인_단독 : 노인이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

 - 노인_비단독 : 노인이 가구주이면서 노인 외 가구원이 있는 가구

 - 노인_노인만 거주 : 노인이 가구주이면서 노인만 거주하고 있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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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주민욕구조사 총괄분석

○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남양주시민의 사회보장영역별 어려움과 필요성은 우상

향의 경향성을 보이며,�일부 영역에서의 정책 확대가 필요한 시점

- 아래 그림 중에서 1사분면에 위치한 영역들은 경기도 평균에 비해 어려움의 정도와 

외부지원의 필요성이 모두 높은 사회보장영역임

- 사회보장영역(세부영역)별로 살펴보면, 남양주시민들은 어려움의 정도와 외부지원의 

필요성이 비례하는(우상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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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2> 남양주시 사회보장영역별 어려움 및 필요성 

- 아래 표는 사회보장영역 및 세부영역별로 경기도와 GAP을 분석한 것이며, 마이너스

는 남양주가 좋은 상황을 의미하며, 플러스 값이 높은 것은 경기도에 비해 많이 열악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노인 돌봄 영역, 정신건강, 평생교육, 주거, 문화·여가 등의 영역에서 남양주 시민들의 어려움

과 외부지원의 필요성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 아동과 장애인 돌봄과 관련해서는 어려움과 외부지원 필요성은 남양주시가 경기도 평균

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후술한 다른 사회보장지표와 함께 검토해야 할 부분

･ 이는 남양주시민이 느끼는 어려움과 지원필요성이 수치화되는 물리적 지표와는 상이할 수 있

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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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영역

어려움을 겪는 수준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경기도
평균

남양주시
평균

경기도
대비GAP

경기도
평균

남양주시
평균

경기도
대비GAP

아동

돌봄

1.양육비 부담 34.9 28.7 -6.3 45.1 36.6 -8.5

2.양육지원시설 및 서비스 부족 33.7 25.0 -8.7 44.7 34.1 -10.6

3.경제활동으로 인한 양육시간 부족 34.6 25.1 -9.5 43.2 31.4 -11.9

4.양육관련 정보와 양육기술 부족 32.7 23.0 -9.7 41.3 30.2 -11.1

5.아동의 발달 문제로 인한 어려움 22.1 16.5 -5.6 29.7 21.2 -8.5

노인

돌봄

6.개인위생 관리의 어려움 29.5 36.0 6.5 37.8 40.3 2.6

7.가사활동의 어려움 30.5 37.9 7.4 39.0 43.0 4.0

8.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 29.9 36.0 6.1 38.0 40.2 2.2

9.재난 관련 대처의 어려움 29.4 33.7 4.2 37.0 38.2 1.2

10.건강 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24.7 29.7 5.0 38.0 39.3 1.4

11.신체적·정신적 부담 23.2 24.5 1.4 34.9 35.1 0.2

12.돌봄비용 부담 25.0 26.7 1.7 32.7 31.6 -1.1

13.돌봄시설 및 서비스 부족 27.0 26.4 -0.6 32.4 30.3 -2.1

장애인

돌봄

14.개인위생 관리의 어려움 38.7 41.2 2.5 46.1 45.7 -0.5

15.가사활동의 어려움 39.2 41.3 2.1 46.8 45.6 -1.2

16.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 39.7 38.5 -1.2 47.2 41.0 -6.2

17.재난 관련 대처의 어려움 34.9 28.1 -6.8 43.8 38.2 -5.6

18.건강 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36.8 29.1 -7.6 45.1 38.3 -6.7

19.신체적·정신적 부담 38.7 33.6 -5.0 45.0 37.6 -7.5

20.돌봄비용 부담 33.3 30.2 -3.1 41.7 35.5 -6.2

21.돌봄시설 및 서비스 부족 32.6 26.5 -6.1 40.7 32.6 -8.1

22.장애아동 돌봄 부담 54.9 52.6 -2.3 69.3 63.8 -5.5

정신

건강

23.정신건강증진의 어려움 23.4 24.8 1.5 30.3 30.4 0.1

24.중증정신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14.7 17.4 2.8 23.1 23.4 0.4

25.중독으로 인한 어려움 13.5 16.7 3.1 20.9 21.5 0.6

26.자살관련 문제로 인한 어려움 11.9 14.1 2.2 19.1 18.9 -0.2

27.트라우마로 인한 어려움 14.5 16.9 2.4 21.3 20.8 -0.5

<표 Ⅱ-4> 남양주시 사회보장영역별 어려움 및 필요성 정도

(단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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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영역

어려움을 겪는 수준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경기도
평균

남양주시
평균

경기도
대비GAP

경기도
평균

남양주시
평균

경기도
대비GAP

신체

건강

28.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25.8 26.4 0.7 33.5 33.8 0.3

29.일상적인 신체 건강 관리의 어려움 25.8 24.5 -1.3 33.7 31.4 -2.3

기초

생활

유지

30.생계비 부족 27.2 28.1 0.9 35.2 34.1 -1.0

31.주거비 부족(주택구입비 제외) 23.2 24.2 1.0 32.3 31.0 -1.2

32.의료비 부족 24.9 26.0 1.1 34.5 34.6 0.0

33.교육비 부족 19.5 19.1 -0.4 27.1 24.7 -2.4

34.냉난방비 부족 20.6 20.5 -0.2 28.4 26.7 -1.7

35.가계 재정 관리의 어려움 22.6 21.9 -0.7 29.1 27.2 -1.9

가족 및 

사회적 

관계

36.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 23.0 23.6 0.6 29.3 29.4 0.1

37.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 24.2 23.1 -1.0 30.8 28.2 -2.6

보호ㆍ

안전

38.가족 내 안전유지의 어려움 21.6 22.9 1.3 28.3 29.0 0.7

39.가족외부로부터 안전유지의 어려움 23.2 22.3 -0.9 30.7 29.5 -1.3

교육

40기초학습능력의 부족 23.9 17.4 -6.5 31.8 23.7 -8.0

41.학업유지의 어려움 25.1 17.9 -7.2 33.3 22.7 -10.6

42.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23.9 16.8 -7.1 31.6 22.3 -9.3

43.평생교육의 어려움 25.7 27.0 1.3 33.5 34.4 0.9

고용

44.원하는 일자리의 부족 35.1 35.5 0.4 45.2 42.9 -2.2

45.취업·창업 정보 부족 30.1 30.6 0.4 40.3 37.9 -2.4

46.(재)취업준비 비용 부족 26.2 25.6 -0.5 35.8 32.5 -3.3

47.창업자금 부족 24.8 25.5 0.7 33.8 31.7 -2.0

48.나이, 성별 또는 장애를 이유로 취업 어려움 30.2 30.1 -0.1 38.8 36.0 -2.8

49.사업의 도산·폐업, 감원, 일거리 부족 24.7 26.7 2.0 32.6 32.5 -0.1

50.근로조건 또는 근로환경이 열악함 26.1 27.9 1.8 33.7 33.9 0.2

51.전공, 기술, 적성이 맞지 않음 26.3 27.6 1.4 34.0 33.9 -0.1

52.가족돌봄, 가사 등으로 인한 어려움 25.9 26.5 0.7 33.7 32.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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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민의 지역사회보장 지원·서비스 이용률 및 향후 이용 의향에 대해서는

어려움과 외부지원의 필요성과는 달리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임

- 앞선 사회보장영역별 어려움의 정도와 외부지원 필요성은 우상향의 경향성(어려움이 

높으면, 필요성도 높음)을 보이고 있으나, 이용률과 향후 이용의향은 경향성이 나타

나지 않음

-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아래 그림에서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위치한 이용

률과 이용의향이 반대되는 경우로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2사분면의 경우 현재 이용률은 낮으나 향후 이용의향이 높다면 이용이 가

능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며, 

- 4사분면과 같이 이용률은 높으나, 향후 이용의향이 낮은 영역은 만족도 제고 등을 위

한 노력이나, 이용환경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

사회보장 영역

어려움을 겪는 수준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경기도
평균

남양주시
평균

경기도
대비GAP

경기도
평균

남양주시
평균

경기도
대비GAP

주거

53.화장실 열악 25.7 27.7 2.0 33.5 33.9 0.5

54.주방시설 열악 24.2 26.7 2.5 32.5 33.1 0.6

55.위생 상태 열악 24.3 26.2 1.8 32.1 31.9 -0.2

56.도배·장판 열악 26.9 30.0 3.1 34.6 35.6 1.0

57.층간방음 열악 33.6 34.3 0.7 40.4 38.6 -1.8

58.냉·난방 열악 23.9 27.9 4.0 30.8 32.2 1.4

59.전기·가스시설 열악 21.3 23.9 2.6 28.2 29.3 1.1

60.상하수도 열악 21.2 23.4 2.2 28.0 28.7 0.7

61.지붕노후(누수 등) 20.5 21.3 0.8 27.1 25.8 -1.3

62.벽·담 등 노후 21.2 21.3 0.0 27.7 25.7 -1.9

63,주택 내 장애물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 21.7 21.8 0.0 27.9 25.3 -2.6

법률 및 

권익

보장

64.법률 문제로 인한 어려움 23.2 24.5 1.3 31.9 30.4 -1.5

65.차별대우 및 권리침해로 인한 어려움 22.7 22.6 -0.1 31.4 27.6 -3.8

문화

ㆍ여가

66.문화‧여가 활동 관련 어려움 32.9 36.9 4.1 42.1 43.9 1.8

67.체육 활동 관련 어려움 31.2 33.0 1.7 41.4 41.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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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3>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이용률 및 향후 이용 의향

- 아래 표는 사회보장영역 및 세부영역별로 경기도와 GAP을 분석한 것이며, 이용률과 

향후 이용의향의 부호가 반대인 것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임

･ 장애인돌봄, 정신건강, 평생교육, 문화여가 등에서 세부영역들은 현재 이용률은 낮으나, 향후 

이용의향이 높기 때문에 이용확대를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한 영역으로 볼 수 있음

･ 반면, 기초생활유지, 사회적관계증진, 고용 등에서 세부영역들은 현재 이용률은 높으나, 향후 이

용의향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만족도 제고를 통한 이용의향 확대가 필요한 영역으로 볼 수 있음

사회보장 영역

서비스 이용률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경기도
평균

남양주시
평균

경기도
대비GAP

경기도
평균

남양주시
평균

경기도
대비GAP

아동

돌봄

1.양육비 지원 44.3 29.9 -14.4 58.6 47.0 -11.7

2,양육지원 시설·서비스 39.8 22.3 -17.5 54.3 33.7 -20.6

3.양육 관련 정보 및 기술 지원 서비스 14.7 7.2 -7.4 44.5 31.0 -13.5

4.아동의 발달 문제 지원 서비스 7.4 0.8 -6.7 25.3 15.1 -10.2

<표 Ⅱ-5> 남양주시 사회보장영역별 지원·서비스 이용률 및 향후 이용의향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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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영역

서비스 이용률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경기도
평균

남양주시
평균

경기도
대비GAP

경기도
평균

남양주시
평균

경기도
대비GAP

노인

돌봄

5.개인위생 관리 지원 서비스 11.1 7.4 -3.8 37.9 39.7 1.9

6.가사 지원 서비스 11.6 5.0 -6.6 50.8 53.3 2.5

7.이동 및 외출 지원 서비스 10.9 8.2 -2.7 47.5 41.7 -5.8

8.응급상황 대처 서비스 12.3 7.7 -4.6 51.9 37.6 -14.3

9.돌봄 비용 지원 서비스 13.7 14.1 0.3 44.4 35.5 -8.9

장애인 

돌봄

10.개인위생관리 지원 서비스 23.3 10.5 -12.8 45.1 55.1 9.9

11.가사지원 서비스 23.8 7.4 -16.5 56.7 57.5 0.8

12.이동 및 외출 지원 서비스 29.7 9.9 -19.8 56.8 41.1 -15.6

13.응급상황 대처 서비스 24.0 6.2 -17.9 58.0 39.0 -19.1

14.돌봄비용 지원 서비스 29.0 19.0 -10.0 50.2 31.9 -18.3

15.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17.7 55.2 37.5 17.2 55.2 38.0

정신

건강

16.정신건강증진 서비스 9.5 6.9 -2.6 40.6 46.5 6.0

17.중증정신질환 관련 서비스 5.2 4.6 -0.6 23.6 28.8 5.2

18.중독 예방 및 치료 서비스 3.6 2.7 -0.9 16.6 15.6 -1.0

19.자살예방 및 상담서비스 2.5 1.8 -0.7 12.9 10.9 -2.0

20.트라우마 관련 서비스 9.5 9.1 -0.4 15.5 14.4 -1.1

신체

건강

21.신체적 질환 관련 지원 서비스 20.3 16.0 -4.3 37.1 35.8 -1.4

22.일상적인 신체 건강 증진 서비스 20.0 21.0 1.0 37.1 31.1 -6.1

기초

생활

유지

23.생계비 지원 10.1 11.3 1.3 38.9 42.1 3.2

24.주거비 지원(주택구입비 제외) 10.3 12.2 1.8 35.5 31.2 -4.3

25.의료비 지원 13.6 14.6 1.0 50.6 48.1 -2.6

26.교육비 지원 14.7 6.8 -8.0 29.4 26.4 -3.0

27.냉난방비 지원 12.5 10.5 -2.0 25.9 18.4 -7.5

28.가계 재정관리 지원 서비스 13.5 15.2 1.8 21.6 16.2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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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영역

서비스 이용률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경기도
평균

남양주시
평균

경기도
대비GAP

경기도
평균

남양주시
평균

경기도
대비GAP

가족 및 

사회적 

관계

29.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14.6 9.3 -5.4 22.8 20.5 -2.3

30.사회적 관계 증진 서비스 13.9 16.5 2.6 25.4 19.8 -5.6

보호ㆍ

안전

31.가족 내 학대·폭력 대응 서비스 5.2 3.7 -1.5 14.2 12.0 -2.2

32.가족 외부의 학대·폭력 대응 서비스 4.9 5.3 0.4 19.9 18.3 -1.6

교육

33.기초학습능력 증진 서비스 14.1 11.9 -2.2 10.8 11.8 0.9

34.학교생활 적응 관련 서비스 11.0 5.8 -5.2 9.9 7.1 -2.8

35.평생교육 서비스 18.3 14.0 -4.4 40.3 51.1 10.8

고용

36.일자리 지원 서비스 26.6 31.0 4.4 59.1 62.9 3.8

37.취업·창업 정보 제공 서비스 21.2 26.4 5.2 47.2 47.9 0.7

38.(재)취업비용 지원 서비스 11.0 13.8 2.8 32.7 27.6 -5.1

39.창업자금 지원 서비스 8.1 7.6 -0.5 27.6 25.9 -1.8

40.사업체 유지를 위한 지원·서비스 14.2 23.3 9.2 17.7 14.1 -3.6

41.근로조건·환경 개선 서비스 11.7 20.9 9.2 18.7 16.7 -1.9

42.경력 및 기술 개발 지원 서비스 13.2 18.6 5.4 21.0 13.5 -7.6

43.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서비스 15.2 19.5 4.3 19.9 16.3 -3.6

주거 44.주택개조서비스 12.8 21.0 8.1 28.7 25.1 -3.6

법률 및 

권익

보장

45.법률 지원 서비스 14.8 17.1 2.3 33.8 36.9 3.0

46.차별대우 및 권리침해 대응 서비스 12.1 13.3 1.1 28.6 23.3 -5.3

문화ㆍ

여가

47.문화‧여가 활동 지원 서비스 41.1 31.2 -9.9 50.1 54.0 3.9

48.체육 활동 지원 서비스 43.0 33.2 -9.8 48.2 48.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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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역별 주요 응답결과

(1) 소득영역

○ 소득영역에서는 가구당 경상소득,�총소비를 살펴보고,�가구당 최소한 필요한 생

활비수준,�적정하다고 생각한 생활비수준을 살펴봄

○ 남양주시 연평균 경상소득을 살펴보면,� 4,668만원이며 중앙값은 4,800만원으

로 나타났고,�맞벌이 부부가구의 경상소득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경상소득은 세금납부,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포함하지 않은 시장소득임

- 남양주시 전체 평균소득은 4,668만원이며, 아동가구는 5,280만원, 맞벌이 가구 5,832

만원으로 나타남

- 중위값을 살펴보면, 전체 4,800만원이고, 맞벌이 가구가 가장 높은 6,000만원으로 나

타나고 있음

○ 가장 경상소득이 낮은 가구는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가구로 나타났고,�장애가구,�

노인가구 역시 경상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아동이 있거나 청년이 있는 가구, 중장년가구의 경우에는 연평균 4,668만원보다 경상

소득이 높게 나타남

- 반면,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가구의 경우 연평균 경상소득이 1,908만원으로 나타났고, 

장애가구는 2,508만원, 노인가구는 2,712만원으로 나타탐

- 가구주 중심으로 살펴보더라도 노인가구주 가구의 경상소득이 2,616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구분
경상소득 연평균

(만 원)
경상소득 중앙값

(만 원)

전체 4,668 4,800

아동가구 5,280 4,800

청년가구 5,616 5,400

중장년가구 4,980 4,800

노인가구 2,712 2,400

장애가구 2,508 2,160

<표 Ⅱ-6> 남양주시 가구유형별 경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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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경상소득을 경기도,�남양주,�권역별로 살펴보면,�서부권역의 월 경상소득이

가장 높은 437.6만원으로 나타났고,�동부권역이 가장 낮은 361.8만원임

- 월 100만원 미만 가구는 경기도가 전체 가구의 3.8%, 남양주는 4.5%로 경기도보다 

100만원 이하 가구비율이 높게 나타남. 특히, 동부권역의 경우 100만원 이하 가구 비

율이 7.3%로 나타나고 있음 

-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구간은 300만원~500만원인데, 경기도는 35.5%가 

해당 구간에 포함되고 남양주는 41.0%가 해당 구간에 포함됨. 그러나 서부권역의 경

우 500만원 이상 가구비율이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권역별 월 경상소득을 살펴본 결과 남양주는 경기도보다 소득수준이 낮고, 권역별로 

보더라도 서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권역이 경기도 보다 평균소득이 낮은 상황임 

사회보장가구 1,908 1,200

다문화가구 3,708 4,200

맞벌이부부가구 5,832 6,000

가구주

청년가구주가구 4,584 4,560

중장년가구주가구 5,004 4,800

노인가구주가구 2,616 2,160

(단위: %)

구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평균
[만원]

경기도 평균 3.8 8.2 12.9 35.5 38.3 1.2 430.8

남양주 평균 4.5 10.1 14.6 41.0 29.4 0.4 388.7

북부 3.1 10.0 12.2 49.7 24.8 0.2 384.5

서부 3.5 8.0 14.9 29.5 42.6 1.4 437.6

남부 3.0 12.9 13.9 41.7 28.5 0.0 376.7

동부 7.3 10.5 17.4 39.7 25.1 0.0 361.8

주: 음영은 남양주시 내 하위 권역을 의미함

<표 Ⅱ-7> 가구 총 소득(월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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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생활비를 경기도,�남양주,�권역별로 살펴보면,�서부권역의 월 소비가 가장 많

은 348.6만원으로 나타났고,�동부권역이 가장 낮은 241.5만원으로 나타남

- 생활비는 경상소득보다 낮게 나타나는데 월 100만원으로 소비하는 가구가 경기도 

5.2%, 남양주 5.5%로 나타났고, 동부권역이 9.1%로 높게 나타남 

- 월 생활비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291.2만원인 반면, 남양주는 273.2만원으로 낮게 나

타났고, 동부권역이 가장 낮은 239.7만원으로 나타남 

- 권역별 월 생활비를 살펴본 결과 남양주는 경기도보다 소득수준이 낮고, 이에 따라 생

활비도 낮은 상황임. 서비스를 제외하고 모든 권역의 생활비가 경기도 평균보다 낮음 

○ 실제 주민들이 생각하는 최소생활비를 살펴보면,�이 역시 서부권역을 제외하고

는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최소생활비는 272.0만원으로 실제 생활비는 291.2만원보다 20

만원 적은 수준임. 남양주의 경우에는 실제 생활비도 23만원 적은 247.1만원이 최소

생활비라고 응답하였음

- 최소생활비와 관련해 다른 조사와 다른 점은 동부권역 주민이 생각하는 최소생활비

는 223만원인 반면, 남부권역 주민이 생각하는 최소생활비는 211.4만원으로 나타남 

(단위: %)

구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평균
[만원]

경기도 평균 5.2 17.9 26.3 40.0 10.5 0.1 291.2

남양주 평균 5.5 21.4 31.3 34.8 6.8 0.3 273.2

북부 3.6 24.7 30.4 37.1 4.2 0.0 264.3

서부 3.9 13.7 22.5 39.9 19.1 0.8 348.6

남부 4.7 26.0 32.6 33.7 3.0 0.0 241.5

동부 9.1 21.6 38.2 28.8 2.1 0.2 239.7

주: 음영은 남양주시 내 하위 권역을 의미함

<표 Ⅱ-8> 가구 총 생활비(월평균)



남양주시 복지기준선 설정 연구

32

○ 주민들이 생각하는 적정생활비는 경기도의 경우 340만원,� 남양주 주민들은

2991.만원으로 나타나 경기도보다 40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나며,�남부권역은

적정수준 생활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생활을 유지하는데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생활비는 실제 생활비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경기도의 경우 실제 생활비 291.2만원보다 적정생활비가 340만원으로 나타나 적정생

활비가 실제 생활비보다 48.8만원 많은 상황임. 반면, 남양주의 경우 실제 생활비 

273.2만원, 적정생활비 299.1만원으로 그 차이가 26만원으로 적음   

- 권역별로 보면, 남부권역의 경우 실제 생활비 241.5만원, 적정생활비 247.8만원으로 

그 차이가 6.2만원에 그치고 있음

- 남부권역과 같이 실제 생활비와 적정생활비의 차이가 작고, 적정생활비가 낮은 것은 

만족할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거나 추후 발생할 사회적 위험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비

에 대한 기대가 낮기 때문임

(단위: %)

구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평균
[만원]

경기도 평균 4.3 21.6 30.7 34.5 8.9 0.0 272.0

남양주 평균 3.8 28.7 33.0 31.5 3.0 - 247.1

북부 2.2 37.1 24.8 33.1 2.8 - 241.6

서부 2.1 17.6 26.1 46.5 7.7 - 307.0

남부 5.5 30.1 46.4 17.2 0.8 - 211.4

동부 6.1 27.1 41.7 24.5 0.5 - 223.0

주: 음영은 남양주시 내 하위 권역을 의미함

<표 Ⅱ-9> 최소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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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을 살펴보면,� 납부권역 주민들이 월세연체,�

공과급체납,�교육비체납,�문화여가에서의 소외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아래표는 각 항목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임. 월세를 연체한 경험은 경기도 

전체가 8.7%, 남양주 평균 5.9%로 나타나고 있음. 남부권역이 가장 높은 10.9%로 

나타남

- 문화여가를 즐기지 못한 경험은 경기도 평균이 12.3%로 나타났고, 남양주는 14.1%

로 나타남. 남부권역 주민 중 문화여가를 즐기지 못한 비율이 20.3%로 나타남

(단위: %)

구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평균
[만원]

경기도 평균 1.3 13.1 24.8 41.7 19.0 0.1 340.0

남양주 평균 1.4 17.2 35.9 35.7 9.7 0.1 299.1

북부 0.5 21.2 33.8 36.0 8.5 0.0 291.9

서부 0.9 8.6 23.3 39.3 27.6 0.4 384.1

남부 1.3 22.1 43.9 31.4 1.3 0.0 247.8

동부 2.8 17.2 44.3 34.5 1.2 0.0 265.0

주: 음영은 남양주시 내 하위 권역을 의미함

<표 Ⅱ-10> 적정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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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구분

월세를 
연체한 
적이 
있다

공과금
(전기/
수도/

가스비) 
또는 
관리
비를 
못낸
적이 
있다

자녀의 
공교
육비

(대학생 

포함)를 
못낸 
적이 
있다

식사 
양을 
줄이
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

사회
보험료
(건강보

험, 
국민 

연금등)

를 
미납한 
적이 
있다

본인
이나 

가족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문화
여가를 
즐기지 
못한 
적이 
있다

통신비
를 

연체한 
적이 
있다

교통
수단을 
이용
하지 
못한 
적이 
있다

대출금 
및 

카드
값을 
상환
하지 
못한 
적이 
있다

주거
환경
개선
(누수 

등)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경기도 평균 8.7 2.6 3.4 2.3 2.6 3.9 12.3 3.3 1.5 6.5 3.2

남양주 평균 5.9 2.9 3.9 3.0 3.2 5.5 14.1 4.4 2.4 5.2 2.2

북부 8.0 2.1 2.5 1.6 2.2 2.9 5.1 1.9 1.9 6.0 2.3

서부 2.3 1.3 3.1 0.6 2.4 2.2 18.8 4.9 1.4 7.7 1.4

남부 10.9 6.8 12.8 7.1 3.1 7.7 20.3 2.3 4.0 7.8 2.1

동부 6.5 3.3 3.0 4.7 4.8 9.9 17.9 7.9 3.1 2.1 2.7

주: 음영은 남양주시 내 하위 권역을 의미함

<표 Ⅱ-11> 경제적 이유로 경험한 부정적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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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돌봄_아동

○ 아동돌봄과 관련하여,�세부영역 기준으로 양육비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

으며,�권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 남부와 동부지역이 경기도 및 남양주 평균

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는 아동돌봄에서 남양주시는 경기도 평균에 비해서는 어려움의 정도와 외

부지원 필요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세부영역별로는 어려움의 정도와 외부지원 필요성 모두 양육비 부담이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아동발달문제로 인한 어려움은 낮게 나타남

- 권역별로는 서부권역의 상황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북부, 동부, 남부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남부권역과 동부권역은 어려움의 정도와 외부지원 필요성이 남양주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경기도 평균에 비해서도 열악한 상황으로 볼 수 있음

(단위: 점)

구분

어려움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아동 양육 부담

아동의 
발달 

문제로 
인한 

어려움

아동 양육 부담

아동의 
발달 

문제로 
인한 

어려움

양육비 
부담

양육지
원 

시설·
서비스 
부족

경제활
동으로 
인한 
양육
시간 
부족

양육 
관련 

정보와 
양육 
기술 
부족

양육비 
부담

양육지
원 

시설·
서비스 
부족

경제활
동으로 
인한 
양육
시간 
부족

양육 
관련 

정보와 
양육 
기술 
부족

경기도 평균 34.9 33.7 34.6 32.7 22.1 45.1 44.7 43.2 41.3 29.7

남양주 평균 28.7 25.0 25.1 23.0 16.5 36.6 34.1 31.4 30.2 21.2

북부 27.8 24.6 24.8 23.1 15.8 34.5 33.9 30.1 29.3 19.3

서부 17.1 13.5 14.1 13.3 9.1 21.6 19.5 15.6 14.7 10.8

남부 39.3 37.6 36.7 31.7 28.1 53.1 50.2 51.8 47.2 39.3

동부 41.3 34.7 34.1 31.1 21.4 54.2 45.2 44.1 44.5 29.7

주: 음영은 남양주시 내 하위 권역을 의미함

<표 Ⅱ-12> 아동돌봄 관련 어려움 및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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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돌봄_노인

○ 노인돌봄과 관련하여,�세부영역 기준으로 경기도 평균에 비해 남양주시가 경기

도 평균에 비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특히 일상생활의 어려움 영역

에서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남양주시 노인들이 경기도 평균에 비해 약 6~7점 정도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긴급상황 대처의 어려움도 약 4~5점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돌봄시설 및 서비스 부족에 대해서는 경기도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

어, 타 사회보장지표(물리적 지표)와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임

- 권역별로는 북부권역이 상대적으로는 남양주시 내에서 양호한 것으로 보이며(경기도 평

균 이하), 동부권역의 노인들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세부영역에서 40점 이상의 어려움을 응답하고 있으며, 특히 가사활동의 어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점)

구분

어려움

일상생활의 어려움
긴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돌봄 부담

개인위생 
관리의 
어려움

가사활동
의 

어려움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

재난관련 
대처의 
어려움

건강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신체적·
정신적 
부담

돌봄비용
부담

돌봄시설
및 

서비스 
부족

경기도 평균 29.5 30.5 29.9 29.4 24.7 23.2 25.0 27.0

남양주 평균 36.0 37.9 36.0 33.7 29.7 24.5 26.7 26.4

북부 21.6 22.4 21.3 22.3 19.0 16.5 16.5 17.4

서부 35.5 34.5 30.3 24.4 20.2 16.8 19.0 16.8

남부 36.5 40.7 41.1 36.9 24.8 20.0 25.6 27.7

동부 45.4 48.0 45.0 43.2 44.0 40.9 42.1 39.9

주: 음영은 남양주시 내 하위 권역을 의미함

<표 Ⅱ-13> 돌봄 노인 관련 어려움

- 외부지원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어려움의 정도와 유사하게 경기도 평균에 비해 남양

주시 노인들의 응답결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어려움의 정도와 달리 돌봄비용부담은 외부지원 필요성이 경기도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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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시설 및 서비스 부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고 있어, 타 사회보장지표(물리적 지표)와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임

- 권역별로는 북부권역이 상대적으로는 남양주시 내에서 양호한 것으로 보이며(경기도 평

균 이하), 동부권역의 노인들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사활동, 재난관련 대처, 건강관련 응급상황 등에서는 50점 이상으로 외부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세부영역 또한 40점대 후반으로 높은 수준임

(단위: 점)

구분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일상생활의 어려움
긴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돌봄 부담

개인위생 
관리의 
어려움

가사활동
의 

어려움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

재난관련 
대처의 
어려움

건강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신체적·
정신적 
부담

돌봄비용
부담

돌봄시설
및 

서비스 
부족

경기도 평균 37.8 39.0 38.0 37.0 38.0 34.9 32.7 32.4

남양주 평균 40.3 43.0 40.2 38.2 39.3 35.1 31.6 30.3

북부 24.8 26.1 24.0 23.3 25.3 24.7 22.3 21.3

서부 38.2 37.9 31.1 23.3 22.3 23.4 20.9 19.2

남부 45.1 53.2 49.6 43.5 45.4 38.6 31.5 30.8

동부 48.6 50.1 49.0 51.2 52.2 49.1 47.2 45.3

주: 음영은 남양주시 내 하위 권역을 의미함

<표 Ⅱ-14> 돌봄 노인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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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돌봄_장애인

○ 장애인돌봄과 관련하여,� 세부영역 기준으로 일상생활영역에서 경기도 평균에

비해 남양주시가 경기도 평균에 비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긴급상황

대처 및 돌봄 부담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남양주시 장애인들이 경기도 평균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개인위생관리, 가사활동 등임

- 돌봄시설 및 서비스 부족에 대해서는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타 사회보장지표(물리적 지표)와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임

- 권역별로는 북부권역이 상대적으로는 남양주시 내에서 양호한 것으로 보이며(경기도 평

균 이하), 동부권역의 장애인들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세부영역에서 경기도 평균에 비해 어려움의 정도가 높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40점

상의 어려움을 응답하는 것도 개인위생관리, 가사활동, 이동 및 외출, 신체적·정신적 부담 등 

많이 나타나고 있음

(단위: 점)

구분

어려움

일상생활의 어려움
긴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돌봄 부담

개인위생 
관리의 
어려움

가사활동
의 

어려움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

재난관련 
대처의 
어려움

건강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신체적·
정신적 
부담

돌봄비용
부담

돌봄시설 
및 

서비스 
부족

경기도 평균 38.7 39.2 39.7 34.9 36.8 38.7 33.3 32.6

남양주 평균 41.2 41.3 38.5 28.1 29.1 33.6 30.2 26.5

북부 28.1 29.9 30.4 23.4 23.4 25.5 21.0 25.7

서부 50.4 50.4 38.4 23.0 26.4 30.5 30.8 20.4

남부 39.8 41.2 37.4 24.6 26.9 27.1 28.2 24.5

동부 44.1 42.6 45.2 37.3 36.7 48.0 38.7 36.1

주: 음영은 남양주시 내 하위 권역을 의미함

<표 Ⅱ-15> 장애인 돌봄 관련 어려움

- 외부지원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어려움의 정도와 유사하게 경기도 평균에 비해 남양

주시 장애인들의 응답결과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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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의 사회보장영역별 어려움의 정도와 외부지원의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우상향의 경향

성을 보이고 있으나, 장애인돌봄과 관련해서는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음

- 권역별로는 동부권역의 장애인들이 외부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의 세부영역에

서 높게 응답하고 있음

･ 단, 돌봄비용 및 돌봄시설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경기도 평균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고 있어, 

타 사회보장지표(물리적 지표)와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임

- 또한 서부권역의 장애인들은 개인위생관리, 가사활동 등 일상생활의 외부지원 필요

성이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남양주시 권역별 응답결과 중 최고 수준

(단위: 점)

구분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일상생활의 어려움
긴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돌봄 부담

개인위생 
관리의 
어려움

가사활동
의 

어려움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

재난관련 
대처의 
어려움

건강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신체적·
정신적 
부담

돌봄비용
부담

돌봄시설
및 

서비스 
부족

경기도 평균 46.1 46.8 47.2 43.8 45.1 45.0 41.7 40.7

남양주 평균 45.7 45.6 41.0 38.2 38.3 37.6 35.5 32.6

북부 34.2 37.2 36.7 34.0 36.0 31.1 33.4 33.7

서부 53.0 53.8 36.6 29.4 31.4 34.5 33.9 27.9

남부 43.7 45.5 39.5 36.3 35.3 33.7 34.9 30.1

동부 49.0 45.2 48.4 49.6 46.9 49.2 39.8 38.8

주: 음영은 남양주시 내 하위 권역을 의미함

<표 Ⅱ-16> 장애인 돌봄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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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강

○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남양주시는 경기도 평균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어려움과

외부지원의 필요성을 응답하고 있으나,�권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평균 및 남양주 전체는 어려움의 정도에 비해 외부지

원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세부영역별로는 정신건강증진과 관련한 어려움과 지원필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

며, 자살관련문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남양주시 권역별로는 동부지역에서 가장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가장 낮은 북부권역에 비해 2배 이상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동부권역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중증정신질환, 중독 등에 대한 외부지원 필요성은 40점 

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세부영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북부와 서부권역이 남양주 내에서 상대적으로 정신건강의 어려

움과 외부지원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점)

구분

어려움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정신
건강
증진
의 

어려움

중증
정신
질환
으로 
인한 

어려움

중독
으로 
인한 

어려움

자살
관련 
문제
로 

인한 
어려움

트라
우마
로 

인한 
어려움

정신
건강
증진
의 

어려움

중증
정신
질환
으로 
인한 

어려움

중독
으로 
인한 

어려움

자살
관련 
문제
로 

인한 
어려움

트라
우마
로 

인한 
어려움

경기도 평균 23.4 14.7 13.5 11.9 14.5 30.3 23.1 20.9 19.1 21.3

남양주 평균 24.8 17.4 16.7 14.1 16.9 30.4 23.4 21.5 18.9 20.8

북부 17.7 11.6 12.0 11.3 13.8 21.0 15.6 14.7 14.1 16.3

서부 20.3 6.8 6.4 5.2 5.9 24.1 9.5 8.2 6.2 6.9

남부 30.7 19.5 12.2 10.7 18.7 38.9 30.7 19.8 17.7 24.6

동부 33.7 31.0 31.3 25.3 27.6 42.0 39.5 39.8 34.2 34.7

주: 음영은 남양주시 내 하위 권역을 의미함

<표 Ⅱ-17> 정신건강 관련 어려움 및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신체건강과 관련해서,�남양주시는 경기도 평균에 비해 신체적 질환은 다소 높은

수준이며 일상적 신체 건강관리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평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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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음

- 북부와 서부권역은 남양주 및 경기도 평균에 비해 신체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동부와 남부권역은 상대적으로 신체적 질환 및 일상적 신체 건강관리의 어려움을 겪

고 있고, 이에 외부지원의 필요성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세부영역별로는 일상적 신체건강관리는 남부권역에서, 신체적 질환에 대해서는 동부권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두 권역의 차이는 크지 않음

(단위: 점)

구분

어려움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일상적인 신체 건강 
관리의 어려움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일상적인 신체 건강 
관리의 어려움

경기도 평균 25.8 25.8 33.5 33.7

남양주 평균 26.4 24.5 33.8 31.4

북부 19.0 14.4 21.9 19.3

서부 22.5 20.4 27.0 24.8

남부 33.7 34.5 44.3 45.2

동부 34.5 34.4 47.7 44.1

주:음영은 남양주시 내 하위 권역을 의미함

<표 Ⅱ-18> 신체건강 관련 어려움 및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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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생)교육

○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남양주시는 전체적으로 경기도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나

고 있으나,�평생교육은 어려움과 외부지원 필요성이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교육영역은 일반적으로 교육청의 소관사항으로 집행부(복지영역)에서는 주로 평생교

육을 다루고 있음

･ 그러나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행정부 소관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욕구조사에는 

평생교육과 함께 일반적 교육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음

- 남양주시민들은 학업보다는 평생교육의 영역에서 경기도 평균에 비해 어려움의 정도

와 외부지원 필요성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기초학습능력, 학업유지, 학교생활 어려움 등의 세부영역에서는 경기도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의 어려움과 외부지원 필요성을 응답한 것과 차별성을 가짐\

- 그러나 권역별로 응답결과에는 차이가 존재하며, 학업과 관련해서 동부와 남부권역

은 경기도 평균에 비해 높은 어려움과 외부지원 필요성을 보이고 있음

･ 학업의 어려움은 남부권역에 비해 동부권역의 어려움 정도가 높은 수준이나, 외부지원 필요성

에 대해서는 남부지역이 모든 세부영역에서 40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단위: 점)

구분

어려움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학업의 어려움
평생

교육의 
어려움

학업의 어려움
평생

교육의 
어려움

기초학습
능력의 
부족

학업
유지의 
어려움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기초학습
능력의 
부족

학업
유지의 
어려움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경기도 평균 23.9 25.1 23.9 25.7 31.8 33.3 31.6 33.5

남양주 평균 17.4 17.9 16.8 27.0 23.7 22.7 22.3 34.4

북부 13.7 14.9 13.0 20.3 18.7 18.2 18.1 26.6

서부 8.0 8.3 13.1 23.6 8.1 9.7 14.0 28.8

남부 27.7 28.5 26.1 34.2 47.8 45.5 40.1 46.9

동부 35.1 34.0 27.1 33.9 44.9 39.0 34.4 41.9

주: 음영은 남양주시 내 하위 권역을 의미함

<표 Ⅱ-19> 교육 관련 어려움 및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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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거

○ 주거와 관련해서,�남양주시는 경기도 평균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의 어려움을

응답하고 있으며,�권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주거내부환경과 관련하여 화장실, 도배·장판, 전기·가스 등 세부영역에서 경기도 평균

에 비해 어려움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신도시가 많은 남양주의 특성상 구도심과 신시가지 사이의 권역별 격차가 나

타나고 있으며, 구도심(평내, 호평, 금곡 등)이 속해있는 남부와 동부권역에서 어려움

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이 지역또한 GTX 신노선 등으로 인해 개발호재가 많기 때문에 향후에는 남양주시 전

반적으로 주거 내부환경과 관련한 어려움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단위: %)

구분

주거 내부환경 관련 어려움

화장
실 

열악

주방
시설 
열악

위생 
상태 
열악

도배·
장판 
열악

층간
방음
열악

냉·난
방 

열악

전기·
가스
시설 
열악

상하
수도 
열악

지붕
노후
(누수 
등)

벽·담 
등 

노후

주택 
내 

장애물
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

경기도 평균 25.7 24.2 24.3 26.9 33.6 23.9 21.3 21.2 20.5 21.2 21.7

남양주 평균 27.7 26.7 26.2 30.0 34.3 27.9 23.9 23.4 21.3 21.3 21.8

북부 22.3 20.2 19.3 20.3 25.4 19.6 18.5 17.9 17.1 17.4 17.2

서부 20.0 19.6 19.5 20.9 27.3 17.9 14.1 13.3 13.1 11.7 12.1

남부 33.1 33.4 33.5 42.9 49.9 41.1 33.1 31.1 32.8 36.8 35.3

동부 37.3 36.4 35.8 42.2 43.0 39.2 33.3 33.8 27.2 26.3 28.5

주: 음영은 남양주시 내 하위 권역을 의미함

<표 Ⅱ-20> 주거 내부환경 관련 어려움

○ 주거관련 외부지원 필요성은 어려움의 정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전체적으

로는 경기도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권역별 격차는 높게 나타남

- 주방시설, 도배·장판 전기·가스 시설 등 세부영역에서는 경기도 평균보다 다소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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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으나, 다른 세부영역에서는 경기도 평균에 비해 외부지원 필요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층간방음과 관련해서는 남부권역

의 외부지원 필요성이 55.4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

･ 전반적으로는 서부권역의 외부지원 필요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단위: %)

구분

주거 내부환경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화장
실 

열악

주방
시설 
열악

위생 
상태
열악

도배·
장판 
열악

층간
방음 
열악

냉·난
방 

열악

전기·
가스
시설 
열악

상하
수도 
열악

지붕
노후
(누수 
등)

벽·담 
등 

노후

주택 
내 

장애
물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

경기도 평균 33.5 32.5 32.1 34.6 40.4 30.8 28.2 28.0 27.1 27.7 27.9

남양주 평균 33.9 33.1 31.9 35.6 38.6 32.2 29.3 28.7 25.8 25.7 25.3

북부 26.5 26.3 23.8 24.4 29.0 22.7 23.3 22.7 21.8 21.4 21.1

서부 24.8 24.1 24.2 24.3 29.2 19.1 16.7 16.5 15.4 15.5 14.6

남부 44.4 45.2 44.9 50.7 55.4 49.2 42.7 41.5 41.5 43.5 39.6

동부 44.6 42.3 41.3 50.1 49.4 45.4 39.9 39.3 31.6 30.9 32.0

주: 음영은 남양주시 내 하위 권역을 의미함

<표 Ⅱ-21> 주거 내부환경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주거내부환경의 어려움과 외부지원 필요성은 주거 여건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단독 및 연립주택이 많은 동부지역이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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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만원)

구분

주거형태 점유형태

단독
주택

다세
대

주택

연립
주택

아파
트

주택 
이외
의 

거처

비거
주용 
건물 
내 

주택

자가 전세

반전
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무상

경기도 평균 9.6 11.2 11.3 67.2 0.3 0.4 60.8 27.0 10.8 0.5 0.7

남양주 평균 12.9 7.4 16.8 62.0 0.6 0.2 58.8 27.4 13.0 0.1 0.7

북부 6.1 9.5 2.5 81.0 0.4 0.6 50.1 29.7 19.5 0.0 0.7

서부 4.5 2.9 7.2 83.7 1.8 0.0 62.4 21.5 15.9 0.0 0.2

남부 23.2 5.4 9.9 61.4 0.0 0.0 79.7 15.0 4.3 0.3 0.8

동부 22.5 9.4 42.5 25.2 0.2 0.2 57.1 34.5 7.2 0.2 1.0

<표 Ⅱ-22> 주거 여건

○ 남양주시 주택가격 및 임차료는 전체적으로는 경기도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보

이고 있으나,�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권역별 격차는 매우 크게 나타남

- 다산신도시 등 최근 개발된 지역의 경우 주택가격은 경기도 평균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나, 동부권역은 경기도 평균의 60% 수준임

- 주택임차료에서 전세가구의 경우에는 보증금 차이가 권역별로 나타나고 있으나, 보

증금 있는 월세의 경우 보증금 및 월세는 권역별로 차이가 없음

(단위: %, 만원)

구분
주택가격
(자가)

평균[만원]

주택임차료

전세-
전세보증금_ 
평균[만원]

반전세/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월세_
평균[만원]

보증금_평균
[만원]

월세_평균
[만원]

경기도 평균 49,555 27,544 4,165 29 34

남양주 평균 47,230 23,870 2,936 24 19

북부 48,078 28,592 2,738 21 -

서부 71,211 30,786 3,669 25 -

남부 42,487 20,155 2,031 27 18

동부 29,538 16,831 2,537 32 20

<표 Ⅱ-23> 주거 여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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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종합_지역만족도 및 불균형 인식

○ 앞선 사회보장영역별 어려움과 외부지원 필요성의 권역별 격차를 고려하면,�지역

사회 및 거주지역 만족도는 큰 편차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임

- 삶 및 지역사회, 거주지역 만족도는 남양주시 전체적으로 경기도 평균에 비해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다른 문항과 달리 권역별 격차는 크지 않음

- 예로 거주지역 만족도의 경우 남양주 평균(58.9점)과 최고 권역(60.4), 최저 권역

(57.5점) 간 격차가 크지 않음

･ 특히 남부권역의 경우 거주지역 만족도는 남양주 내 4개 권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반면 세부영역별 어려움과 외부지원 필요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난 서부권역의 경우 삶의 

질 만족도가 55.6점으로 남양주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임

(단위: 점)

구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현재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생활환경
현재의 삶의 질 거주지역 만족도

경기도 평균 63.5 63.8 59.8 61.5

남양주 평균 63.1 62.9 56.4 58.9

북부 61.6 63.0 59.3 58.8

서부 72.8 66.4 55.6 60.0

남부 62.2 62.3 55.8 60.4

동부 57.9 60.5 54.0 57.5

주: 음영은 남양주시 내 하위 권역을 의미함

<표 Ⅱ-24> 삶 및 지역사회, 거주지역 만족도

- 이러한 결과는 지역 간 불균형에 대한 인식정도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소득수준이 가장 낮고 사회보장영역별 어려움 및 외부지원 필요성이 가장 높게 응답

한 동부권역 주민들이 삶의 질 여건의 불균형 수준이 가장 낮다고 인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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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점)

구분

소득 및 
자산 
(거주 
지역 

주민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등)

주거 
(주택 

및 주변
시설의 
낙후 
정도, 

대중교통 
편리성 

등)

일자리 
(일자리
의 수, 
일자리
의 질, 
임금 

수준등)

교육 
시설 및 
서비스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사설학
원 등)

사회
복지

서비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 

제공 
서비스)

의료시
설 및 
서비스 
(종합병원, 
병원/

의원등)

생활편
의시설 
(마트, 
식당, 

사우나, 
미용실 

등)

문화·여
가 시설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전반적인 
삶의 질 

여건

경기도 평균 42.4 41.5 44.7 40.7 41.2 42.5 38.1 44.1 41.9

남양주 평균 44.0 44.6 49.1 46.2 44.9 46.7 43.0 45.1 43.4

북부 41.9 39.6 45.1 44.6 44.7 44.7 42.0 44.9 43.0

서부 48.4 48.9 52.2 44.6 41.9 41.2 40.3 43.6 45.3

남부 44.8 53.2 55.9 48.3 51.2 54.1 44.1 43.5 44.2

동부 42.7 43.4 48.3 48.2 44.9 50.1 45.8 47.2 42.0

주: 음영은 남양주시 내 하위 권역을 의미함

<표 Ⅱ-25> 지역간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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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보장지표 현황 및 변화

□ 지표 생산시점 및 경기도와 격차(변화)

○ 사회보장지표는 지역주민욕구조사 등 설문조사를 통한 것과 물리적 상황에 대

한 행정(공공)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음

- 4년마다 수립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동되는 지역주민욕구조사 등 설문조사 등이 

필요한 데이터는 생산주기가 4년이며, 지표에 따라 매년 또는 격년 등 생산주기가 다

르게 나타남

○ 남양주에서는 2020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남양주시 사회보장지표 및 성

과지표 연구」를 진행하여,�남양주의 사회보장영역별 지표수준을 확인하는 연구

를 진행

- 협의체는 연구를 통해 사회보장의 10대 분야를 구분하고, 분야별 전국·경기도·남양주

시 사회보장지표를 검토

- 세부 지표별 경기도 31개 시군 상위 1~3위 지표값과 도내 인구규모가 유사한 5개 시

의 지표값을 비교

- 또한 사회보장지표 간 갭(GAP)을 비교하여 남양주의 사회보장 수준을 진단

○ 본 연구에서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과업범위(5대 분야 7개 영역)에 대해 사

회보장지표의 변화를 살펴보며,�이를 통해 남양주시 사회보장 수준을 재진단

- 단순한 사회보장지표의 수준 및 gap과 함께 변화되는 모습을 추적·분석함으로써 격

차가 벌어지거나 좁혀지는 부분도 파악

- 지속적으로 격차가 유지 또는 확대되는 항목은 다른 지표들과 함께 고려하여 향후 7

개 영역의 복지기준선 설정의 근거로 활용

□ 돌봄_아동영역

○ 아동돌봄과 관련해서,� 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는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

며,�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대부분의 항목은 경기도 평균에 비해 다소 높거나 유사하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낮은 항목의 경우에도 격차가 완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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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2018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조사되었던 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

는 100점 만점으로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격차가 3점 정도였으나, 2021년 5기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에서는 4.8점으로 격차가 확대

항목

사회보장지표 차이

2019년 (A) 2020년 (B) (B-A)

경기도 남양주 시점 경기도 남양주 시점 경기도 남양주

영유아 인구 천 명당 보육료 지원 영유

아 수(명)
569.1 605.7 2019 584.4 616.1 2020 15.3 10.4

영유아 인구 천 명당 유아학비 지원 영

유아 수(명)
512.6 515.3 2019 462.8 455.3 2020 -49.8 -60

영유아 인구 천 명당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명)
327.3 292 2019 311.5 278.3 2020 -15.8 -13.7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여부 26/31 설치됨 2019 27/31 설치됨 2020 1 설치

만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설립주체

별어린이집 정원(명)
689.3 747.6 2019 713.1 765.7 2020 23.8 18.1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11.82% 11.75% 2019 14.43% 15.30% 2020 2.61% 3.55%

영아(만 0~2세) 보육서비스 충족률(%) 76.30% 84.00% 2019 79.10% 86.20% 2020 2.8% 2.2%

어린이집 평가 인증률(%) 81.60% 81.50% 2019 81% 80% 2020 -0.006 -0.015

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점)
7.2

(10점)

6.9

(10점)
2018

70.3

(100점)

65.6

(100점)
2021

-1.7

(100점)

-3.4

(100점)

'나홀로 아동' 비율(%) - 10.61% 2018 - - 미생산 - -

아동 양육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정도 체

감수준(점)
- 5.85 2018 - - 미생산 - -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 비율(명) 721.0 737.1 2019 691.0 691.2 2020 -30.0 -45.9

<표 Ⅱ-26> 아동돌봄영역 항목별 지표변화 

□ 돌봄_노인영역

○ 노인돌봄과 관련해서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종사자 등 인프라적 측면

과 함께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노인여가복지시설수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 천명당 수가 줄어드는 것은 경기

도와 남양주 공통적 현상이나, 남양주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노인복지관 종사자 수는 경기도 평균의 21%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남양주시 노인복

지관의 수와 규모가 매우 적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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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경기도 평균의 경우 종사자 수가 늘어남에 비해 남양주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어,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조응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도는 2018년 자료와 경기도 평균은 직접 비교가 어렵지만, 2021

년 조사결과 경기도 평균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항목

사회보장지표 변화

2019년 (A) 2020년 (B) (B-A)

경기도 남양주 시점 경기도 남양주 시점 경기도 남양주

노인인구 비율 11.87% 12.71% 2019 12.47% 13.25% 2020 0.60% 0.54%

요보호 노인인구 비율 2.96% 2.76% 2019 3.21% 2.98% 2020 0.25% 0.22%

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6.34 6.11 2019 6.09 5.81 2020 -0.25 -0.3

노인 만 명당 노인복지관 종사자 수 12.73 3.81 2019 16.3 3.44 2020 3.57 -0.37

노인 만 명당 지역사회 거주시설 수 4 6.81 2019 4.01 6.45 2020 0.01 -0.36

노인 거주시설 총 이용자 대비 지역

사회 거주시설 이용자 비율
9.03% 12.12% 2019 8.34% 11.77% 2020 -0.69% -0.35%

노인 자립적 생활환경 만족률 　 18.10% 2018 - - 미생산 - -

노인 서비스 인지율 　 23.30% 2018 - - 2021 - -

노인 천 명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
자 수 5.25 8.46 2019 6.67 14.57 2020 1.42 6.11

노인 만 명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수 3.93 9.23 2019 5.71 12.69 2020 1.78 3.46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률 미생산 16.2% 2018 72.7% 69.7% 2021 - 53.5%

<표 Ⅱ-27> 노인돌봄영역 항목별 지표변화

□ 돌봄_장애인

○ 장애인돌봄과 관련해서 남양주시의 가장 큰 특징은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며,�이는 장애인 관련 시설 대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음

-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시설 종사자 수는 경기도 평

균이 절반 수준이며,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경우 경기도 평균과 달리 감소하는 추세임

･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이용자가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경기도 평균은 증

가). 이로 인해 1년 사이 남양주시 상황은 경기도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하락

- 지역사회 거주시설의 경우에도 경기도 평균에 비해 증가속도(경기도-2.47 증가, 남

양주-2.8증가)는 앞서 있으나, 여전히 경기도 평균에 비해 67.6% 수준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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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사회보장지표 변화

2019년 (A) 2020년 (B) (B-A)

경기도 남양주 시점 경기도 남양주 시점 경기도 남양주

장애인구 비율 4.20% 4.40% 2019 4.23% 4.46% 2020 0.03% 0.06%

중증장애인구 비율 1.60% 1.60% 2019 1.60% 1.60% 2020 0 0

장애인 천 명당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 5.2 2.9 2019 5.5 2.7 2020 0.3 -0.2

장애인 천 명당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1.8 1.3 2019 2.1 1.6 2020 0.3 0.3

장애인 천 명당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수 5.7 3.9 2019 6.3 3 2020 0.6 -0.9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60.90% 62.40% 2013 77.60% - 2018 16.70% 　

장애인 만 명당 지역사회 거주시설 수 3.09 0.96 2019 5.56 3.76 2020 2.47 2.8

장애인 거주시설 총 이용자 대비 지역사회거주시

설 이용자 비율
13.55% 5.54% 2019 13.47% 5.88% 2020 -0.08% 0.34%

장애인 자립적 생활환경 만족률 - 23.10% 2018 - - 미생산 - -

장애인 서비스 인지율 - 21.90% 2018 - - 2021 - -

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만족률 - 26.10% 2018 - - 미생산 - -

<표 Ⅱ-28> 장애인돌봄영역 항목별 지표변화

□ 건강

○ 건강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지표에서 경기도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일부 항

목에서는 경기도 평균이 하락함에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 예방접종률, 보건의료예산 등에서는 경기도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당뇨병 진단율 등에서는 경기도 평균에 비해서는 아직 높지만 수치개선의 수준이 경

기도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고혈압 진단율 등의 경우 경기도 평균보다 좋아지는 

항목도 있음

-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등은 경기도 평균이 

하락하는 가운데 남양주시는 좋아지고 있음

○ 그러나 우울감 경험률,�비만율 등에서는 개선은 되고 있으나,�여전히 경기도 평

균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흡연율 등은 개선이 나타나지 않음

- 건강상태의 경우에는 지역사회건강조사 등을 통해 자료가 생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가운데 남양주시 2개 보건소 간 격차도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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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감 경험률과 비만율, 그리고 연간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고위험음주율과 기준의 

차이가 있음)에서는 남양주시가 모두 경기도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항목

사회보장지표 차이

2019년 (A) 2020년 (B) (B-A)

경기도 남양주 시점 경기도 남양주 시점 경기도 남양주

일반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 비율 1.59% 2.02% 2019 1.69% 2.21% 2020 0.10% 0.19%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률 91.3% 90.7% 2019 92.1% 92.5% 2020 0.80% 1.80%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40.50% 35.60% 2019 42.40% 40.40% 2020 1.90% 4.80%

일반 건강검진 수검율 77.1% 74.3% 2019 74.4% 71.6% 2020 -2.7% -2.7%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20.2% 22.7% 2018 17.6% 24.0% 2020 -2.60% 1.30%

건강생활 실천율 35.8% 32.6% 2019 32.5% 38.2% 2020 -3.30% 5.60%

현재 흡연율 19.9% 20.4% 2019 19.10% 20.40% 2020 -0.80% 0.00%

고위험음주율 14.5% 12.8% 2019 13.8% 12.3% 2020 -0.70% -0.50%

우울감경험률 6.2% 10.4% 2019 6.5% 8.4% 2020 0.30% -2.00%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41.6% 34.3% 2019 40.8% 42.3% 2020 -0.80% 8.00%

비만율(자가보고) 33.6% 39.1% 2019 31.6% 34.0% 2020 -2.00% -5.10%

고혈압 진단 경험률 20.3% 21.0% 2019 19.5% 18.9% 2020 -0.80% -2.10%

당뇨병 진단 경험률 8.1% 10.2% 2019 8.0% 8.4% 2020 -0.10% -1.80%

연간 미충족의료율 9.0% 13.5% 2019 5.90% 12.20% 2020 -3.10% -1.30%

의료서비스 만족도 74.4% 64.7% 2018 - - 미생산 - -

<표 Ⅱ-29> 건강영역 항목별 지표변화

□ (평생)교육

○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남양주는 교육기관,�프로그램,�교강사 수에서 경기도 평균

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참여율 또한 13%�수준에 불과

- 1만명 당 평생교육기관수는 개선이 되고 있으나 경기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이며, 기관 수는 경기도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

- 특히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는 경기도 평균이 35.55개임에 비해, 남양주시는 7.89개에 

불과하고, 교강사 수는 경기도 평균이 10.24명임에 비해 4.29명에 불과

- 이와 같은 인프라의 부족은 평생학습 참여율과 연결되며, 경기도 평균이 19.1%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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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남양주시 평생학습 참여율은 2.5%에 불과한 실정임

항목

사회보장지표 차이

2019년 (A) 2020년 (B) (B-A)

경기도 남양주 시점 경기도 남양주 시점 경기도 남양주

1만 명당 평생교육기관 수 0.62 0.31 2019 0.67 0.33 2020 0.05 0.02

학령기 아동 1만 명당 학교 수 14.45 12.36 2019 14.75 12.66 2020 0.3 0.3

1인당 평생직업교육 예산 3,132 13,868 2019 2,062 4,942 2020 -1070 -8926

1만 명당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27.95 9.14 2019 35.55 7.89 2020 7.6 -1.25

1만 명당 평생교육 교강사 수 9.94 4.71 2019 10.24 4.29 2020 0.3 -0.42

평생학습 참여율 14.2% 2.7% 2019 19.1% 2.5% 2020 0.049 -0.002

평생교육 및 기초적인 학습의 어려움 미생산 1.92 2018 - - 2021 - -

교사 1인당 학생 수 16.15 15.63 2019 15.81 15.23 2020 -0.34 -0.4

학급당 학생 수 26 23.3 2019 25.4 22.8 2020 -0.6 -0.5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1.80% 1.47% 2019 1.90% 1.55% 2020 0.10% 0.08%

학교생활의 어려움 - 1.23
(6점) 2018 31.6

(100점)
22.3

(100점) 2021 - -

<표 Ⅱ-30> 건강영역 항목별 지표변화

□ 주거

○ 주거와 관련한 지표는 주택수,�보급률,�상하수도 등 지표가 존재하나,�본 연구의

과업(복지기준선)과는 큰 연관성은 부족

항목

사회보장지표 차이

2019년 (A) 2020년 (B) (B-A)

경기도 남양주 시점 경기도 남양주 시점 경기도 남양주

인구 1천 명당 주택수 328.919 333.252 2019 334.781 337.221 2020 5.86 3.969

주택보급률 87.74% 94.63% 2019 88.73% 95.93% 2020 0.99% 1.30%

공공부문 임대주택 재고 464,458 30,876 2019 - - 미생산 - -

민간부문 임대주택 재고 431,632 13,518 2019 394,097 5,843 2020 - -

1인당 주거면적 28.2㎡ 28.0㎡ 2019 29.4㎡ 28.3㎡ 2020 - -

<표 Ⅱ-31> 주거영역 항목별 지표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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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사회보장지표 차이

2019년 (A) 2020년 (B) (B-A)

경기도 남양주 시점 경기도 남양주 시점 경기도 남양주

상수도 보급률 98.5% 97.1% 2019 - - 미생산 - -

하수도 보급률 94.6% 96.6% 2019 - - 미생산 - -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353,612 25,857 2019 - - 미생산 - -

주거비 부담 인식률 미생산 26.2% 2018 - - 미생산 - -

주거환경 불만 인식률 미생산 17.7% 2018 - - 미생산 - -

생활환경 불만 인식률 미생산 15.3% 2018 - - 미생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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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지재정 특성

○ 재정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현재 남양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분

야를 파악할 수 있음과 동시에 부족한 분야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임

○ 그러나 단순히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예산분류체계로는 포

괄적이고 이질적 대상자들이 예산에 통합되어 있기에 분석의 한계 존재

-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지원 부문은 사전에 명확하게 구분이 불가능하며, 전통적 

사고에 따라 아동·보육·여성·가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나타남

- 또한, 대상자의 유사성이 거의 없는 노인과 청소년이 하나의 부문으로 묶여 있으며, 

이로 인해 기초연금 등 예산규모가 큰 노인부문이 전체 부문 예산을 대표하게 됨

- 사회복지일반 부문은 다른 부문에 비해 기타적 의미로 받아들여 특히 지방정부 별로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고 있으며, 특정 부문에 포함시키기 모호하거나 신규사업들

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다수 발생

○ 따라서 남양주시의 전체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고,�새로운 예산분류체계를 통

해 복지예산을 세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높음

- 사회복지예산에 대해서는 ①대상자, ②지원방식에 따라 예산분류체계를 변화시킬 필

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명료한 예산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예산의 구분방식의 재구조화와 함께 세부 부문별 정책헌신도(예산집중도)를 파악하

여 시군별 복지재정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며, 

- 사회경제적 변수와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여 복지지출의 영향력 정도 및 향후 자체복

지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정책헌신도(policy commitment)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자체사회복지사업지출에서 특정 사

업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윤성원·양재진, 2019) 

･ 이 비율이 높다면, 해당 분야의 복지증진에 헌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체 사회복지지

출사업은 복지 관련 지출사업 중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이 전혀 없이 순수 

시군구비만으로 지출되는 사업을 의미

- 민효상·신동길(2021)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사회복지분야 세출예산(2020년 기준)을 

새로운 예산분류체계에 따라 구분하고, 세부부문별/시군별 복지재정 특성을 분석

-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남양주시 복지분야의 재정특성 파악을 통해 부족한 부

분을 발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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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야별 세출예산

○ 전반적으로 남양주시는 2015년에 비해 사회복지의 예산비중이 증가(2.69%)

하였으며,�비중 또한 4.5.5%로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에서 높은 수준임

- 행정안전부에서 분류하고 있는 13개 분야, 52개 부문을 바탕으로 2015년과 2020년

의 예산변화를 살펴보면, 남양주시 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복지분야임

- 사회복지분야는 8개의 하위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양주시는 이 가운데 보육·

가족 및 여성과 함께 노인·청소년 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분야
2015 2020 증감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일반공공행정(010) 37,084 4.82 83,471 5.53 46,387 0.71

공공질서 및 안전(020) 4,338 0.56 11,470 0.76 7,132 0.20

교육(050) 15,157 1.97 38,873 2.58 23,716 0.60

문화 및 관광(060) 44,427 5.78 90,517 6.00 46,090 0.22

환경(070) 51,187 6.65 92,876 6.15 41,689 △ 0.50

사회복지(080) 328,975 42.76 686,107 45.45 357,132 2.69

기초생활보장(081) 36,408 4.73 73,670 4.88 37,262 0.15

취약계층지원(082) 28,411 3.69 57,030 3.78 28,619 0.08

보육·가족 및 여성(084) 139,143 18.09 269,552 17.86 130,409 △ 0.23

노인·청소년(085) 112,862 14.67 259,755 17.21 146,893 2.54

노동(086) 2,855 0.37 5,308 0.35 2,453 △ 0.02

보훈(087) 3,127 0.41 7,717 0.51 4,590 0.10

사회복지일반(089) 6,169 0.80 13,075 0.87 6,906 0.06

보건(090) 19,866 2.58 33,649 2.23 13,783 △ 0.35

농림해양수산(100) 24,277 3.16 31,059 2.06 6,782 △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10) 3,921 0.51 8,819 0.58 4,898 0.07

교통 및 물류(120) 79,048 10.28 177,262 11.74 98,214 1.47

국토 및 지역개발(140) 39,184 5.09 65,751 4.36 26,567 △ 0.74

자료: 민효상·신동길(2021). 「경기도 복지재정 특성분석 및 예산분류체계 개선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표 Ⅱ-32> 남양주시 분야 및 부문별 예산 변화(2015, 2020년)

 (단위: 백만 원,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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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원별/단위사업 유형별 예산분류

○ 단위사업 예산분류기준의 단일화:�기적으로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고 정책사업

명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유지한 체,�단위사업을 재분류

하여 단일체계를 구성

- 기존의 예산편성지침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야-부문-정책사업의 분류기준은 준

수하여, 분야(사회복지)-부문(기초생활보장 등 8개 부문)-정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기본 구조는 유지

- (기준 1) 사업대상별 부문 세분화

･ 기존의 사회복지예산 분야(080) 및 부문(081~089)을 해체하지 않는 단기적 범위에서는 세부

분야를 추가하여 예산코드를 4자리화 

- (기준 2-1) 지원방식에 따른 구분(현금/서비스지원-이용자/시설)

･ 지원유형을 현금수당/서비스지원으로 크게 분류하고, 서비스지원에 대하여 이용자와 시설에 

대한 지원을 구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 (기준 2-2) 중앙정부 등 사업유형에 따른 구분

･ 중앙정부의 사업유형이 명확한 부문의 경우 이를 활용하며, 이외 특수성에 따라 세부부문의 

추가(다문화, 청년 등)를 통해 세분화

- (기준 3) 재원유형에 따른 구분

･ 예산분류체계의 기준에 재원유형에 따른 구분기준을 추가하여 광역 또는 기초정부의 복지확

대 노력 정도와 전략적 목표를 가늠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성

○ 상기의 기준에 따라 남양주시의 복지예산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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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세부부
문 지원유형

국고보조 순수광역 광역보조 기초자체 총계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계
166 784,097 27 36,683 146 93,689 162 97,226 517 1,011,695 

(32.11) (77.50) (5.22) (3.63) (28.24) (9.26) (31.33) (9.61) (100.00)(100.00)

기초
생활
보장

기초
생활
보장

국민기초
생활보장

8 64,295 0 0 0 0 6 5,154 14 69,449 
(1.55) (6.36) (0.00) (0.00) (0.00) (0.00) (1.16) (0.51) (2.71) (6.86)

긴급복지
2 16,356 0 0 2 1,789 0 0 4 18,145 

(0.39) (1.62) (0.00) (0.00) (0.39) (0.18) (0.00) (0.00) (0.77) (1.79)

저소득
자활지원

8 3,775 1 8 3 59 0 0 12 3,842 
(1.55) (0.37) (0.19) (0.00) (0.58) (0.01) (0.00) (0.00) (2.32) (0.38)

취약
계층
지원

장애인
복지

현금수당
6 13,683 1 12 5 1,079 1 5 13 14,779 

(1.16) (1.35) (0.19) (0.00) (0.97) (0.11) (0.19) (0.00) (2.51) (1.46)

이용자지원
13 22,250 0 0 5 1,670 21 493 40 24,413 

(2.51) (2.20) (0.00) (0.00) (0.97) (0.17) (4.06) (0.05) (7.74) (2.41)

공급자지원
3 7,290 1 7 19 9,287 7 3,993 30 20,577 

(0.58) (0.72) (0.19) (0.00) (3.68) (0.92) (1.35) (0.39) (5.80) (2.03)

기타 기타
취약계층

6 186,164 2 25 2 333 7 48,427 17 234,949 
(1.16) (18.40) (0.39) (0.00) (0.39) (0.03) (1.35) (4.79) (3.29) (23.22)

보육
·

가족 
및 

여성

아동
·

보육

현금수당
12 151,745 1 25 7 7,566 3 39 23 159,375 

(2.32) (15.00) (0.19) (0.00) (1.35) (0.75) (0.58) (0.00) (4.45) (15.75)

이용자지원
8 30,707 3 34,258 4 4,612 5 54 23 69,631 

(1.55) (3.04) (0.58) (3.39) (0.77) (0.46) (0.97) (0.01) (4.45) (6.88)

공급자지원
33 51,701 2 109 26 19,324 23 8,639 84 79,773 

(6.38) (5.11) (0.39) (0.01) (5.03) (1.91) (4.45) (0.85) (16.25) (7.89)

여성
·

가족
복지

현금수당
3 96 0 0 0 0 0 0 3 96 

(0.58)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58) (0.01)

이용자지원
2 23 0 0 8 315 7 30 18 368 

(0.39) (0.00) (0.00) (0.00) (1.55) (0.03) (1.35) (0.00) (3.48) (0.04)

공급자지원
10 1,065 2 26 6 361 0 0 18 1,452 

(1.93) (0.11) (0.39) (0.00) (1.16) (0.04) (0.00) (0.00) (3.48) (0.14)

다문화지원
4 719 1 30 11 228 3 505 19 1,482 

(0.77) (0.07) (0.19) (0.00) (2.13) (0.02) (0.58) (0.05) (3.68) (0.15)

노인·
청소
년

노인
복지

현금수당
2 199,547 0 0 2 852 2 256 6 200,655 

(0.39) (19.72) (0.00) (0.00) (0.39) (0.08) (0.39) (0.03) (1.16) (19.83)

이용자지원
4 18,172 0 0 10 33,573 4 233 20 51,978 

(0.77) (1.80) (0.00) (0.00) (1.93) (3.32) (0.77) (0.02) (3.87) (5.14)

공급자지원
4 1,207 3 63 15 6,445 9 1,071 34 8,786 

(0.77) (0.12) (0.58) (0.01) (2.90) (0.64) (1.74) (0.11) (6.58) (0.87)

청소년
복지

현금수당
1 18 0 0 1 4 0 0 2 22 

(0.19) (0.00) (0.00) (0.00) (0.19) (0.00) (0.00) (0.00) (0.39) (0.00)

이용자지원
10 547 0 0 4 657 10 368 26 1,572 

(1.93) (0.05) (0.00) (0.00) (0.77) (0.06) (1.93) (0.04) (5.03) (0.16)

<표 Ⅱ-33> 남양주시 사회복지분야 세부부문별 사업수 및 예산

 (단위: 백만 원,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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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 및 광역보조사업은 남양주시 자체적으로 확대 또는 거부할 수 없는 지방대

응비를 의미하며,� 기초자체사업이 남양주시의 복지 세부부문의 정책적 방향으

로 볼 수 있음

- 앞선 기준에 따라 남양주시 자체복지사업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 단순 사업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장애인복지는 이용자 지원, 아동·보육은 공급자 지

원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세부부문별로 편차가 있음

부문세부부
문 지원유형

국고보조 순수광역 광역보조 기초자체 총계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계
166 784,097 27 36,683 146 93,689 162 97,226 517 1,011,695 

(32.11) (77.50) (5.22) (3.63) (28.24) (9.26) (31.33) (9.61) (100.00)(100.00)

공급자지원
2 432 1 15 1 28 6 12,637 10 13,112 

(0.39) (0.04) (0.19) (0.00) (0.19) (0.00) (1.16) (1.25) (1.93) (1.30)

노동 노동

공공근로
1 176 0 0 0 0 1 1,326 2 1,502 

(0.19) (0.02) (0.00) (0.00) (0.00) (0.00) (0.19) (0.13) (0.39) (0.15)

이용자지원
7 9,900 1 200 3 566 6 221 18 10,887 

(1.35) (0.98) (0.19) (0.02) (0.58) (0.06) (1.16) (0.02) (3.48) (1.08)

공급자지원
2 102 0 0 1 552 2 79 5 733 

(0.39) (0.01) (0.00) (0.00) (0.19) (0.05) (0.39) (0.01) (0.97) (0.07)

보훈 보훈 보훈
0 0 3 1,452 1 27 20 6,229 24 7,708 

(0.00) (0.00) (0.58) (0.14) (0.19) (0.00) (3.87) (0.62) (4.64) (0.76)

주택 주택 주택
0 0 0 0 0 0 0 0 0 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사회
복지
일반

사회
복지
일반

전달체계
행정

4 513 1 5 3 87 3 259 12 864 

(0.77) (0.05) (0.19) (0.00) (0.58) (0.01) (0.58) (0.03) (2.32) (0.09)

사회복지
서비스

5 1,890 0 0 2 96 10 4,006 18 5,992 

(0.97) (0.19) (0.00) (0.00) (0.39) (0.01) (1.93) (0.40) (3.48) (0.59)

복지시설
지원

1 2 3 223 4 179 3 2,071 12 2,475 

(0.19) (0.00) (0.58) (0.02) (0.77) (0.02) (0.58) (0.20) (2.32) (0.24)

청년
복지

현금수당
2 268 0 0 0 0 0 0 2 268 

(0.39) (0.03) (0.00) (0.00) (0.00) (0.00) (0.00) (0.00) (0.39) (0.03)

이용자지원
3 1,454 1 225 1 4,000 2 1,093 7 6,772 

(0.58) (0.14) (0.19) (0.02) (0.19) (0.40) (0.39) (0.11) (1.35) (0.67)

공급자지원
0 0 0 0 0 0 1 38 1 38 

(0.00) (0.00) (0.00) (0.00) (0.00) (0.00) (0.19) (0.00) (0.19) (0.00)

기타 기타
0 0 0 0 0 0 0 0 0 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자료: 민효상·신동길(2021). 「경기도 복지재정 특성분석 및 예산분류체계 개선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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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세부
부문 지원유형 단위사업명

기초
생활
보장
(081)

기초
생활
보장

(0811)

국민기초
생활보장
(08111)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무기계약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비, 교육

급여, 의료급여사업 지원, 기간제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비,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

긴급복지
(08112)

저소득
자활지원
(08113)

취약
계층
지원
(082)

장애인
복지

(0821)

현금수당
(08211)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서비스
이용자지원
(08212)

장애인 전용목욕장 운영, 장애인 특장차량 운영, 시각장애인 단체지원, 장애인 방과후 프

로그램 운영, 장애인 중형버스 운영, 장애인단체행사지원, 지체장애인 단체지원,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장애인 직업기능 향상지원, 신체장애인 단체지원, 교통장애인 단체지원, 

농아인 단체지원, 발달장애인 단체지원, 신장장애인 단체지원, 장애인 정보화 지원, 장애

인 예술 활동지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구입,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

원, 한센인 단체 지원, 장애인 교육 지원, 장애인부모회 단체지원

서비스
공급자지원
(08213)

북부장애인복지관 운영,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 시각장애인 통합센터 운영, 장애인보장

구수리센터 운영 지원, 발달장애인 특화형 체험홈,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지원 위원회 운영

기타
취약
계층

(0822)

기타
취약계층

지원
(08221)

취약계층 스마트기기 지원사업, 무연고 사망자 등 지원관리, 금곡동복지회관 관리, 재해

구호물자 관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추진, 법률소외계층 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084)

아동
·보육

(0841)

현금수당
(08411)

저소득층아동 능력개발비,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청각 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

활치료비 지원

서비스
이용자지원
(08412)

공공어린이 놀이터 설치 및 개보수, 보육사업 운영, 영유아 감성프로그램 운영, 아동복지

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서비스
공급자지원
(08413)

어린이비전센터 등 운영,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아동복

지시설 운영 지원, 동지역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

비 추가지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지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당 지원, 평가인증 어린이집원장 처우개선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아동 전문 심리.정서 치료센터 운영, 동지역 평가인증 어린이집 차량운

영비 지원, 어린이집 전기안전 검사비 지원, 어린이집 회계프로그램 지원, 평가인증 어린

이집 환경개선, 그룹홈,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다함께돌봄 운영지원(시비),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과년도), 어린이집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어린이집 장학 실비보

상금 지원, 아동복지 및 시설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여성
·가족
복지

(0842)

현금수당
(08421)

서비스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공무원 성인지 교육 운영, 공무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차량운영비

<표 Ⅱ-34> 남양주시 사회복지분야 세부부문별 자체복지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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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세부
부문 지원유형 단위사업명

이용자지원
(08412)

(보육정책과 업무 추진), 성희롱 고충 상담 지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운

영, 여성단체 지원 활성화

서비스
공급자지원
(08413)

다문화지원
(08424) 외국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운영,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 

노인･
청소년
(085)

노인
복지

(0851)

현금수당
(08511) 화장장려금 지원, 중풍.치매노인 생활용품비 지원

서비스
이용자지원
(08512)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 노인회분회운영, 시니어전문 자원봉사단 운영, 노인안전환경지원

사업

서비스
공급자지원
(08513)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노인복지관 차량 운영, 경로당 전담관리자 운영, 노인교실 운영, 

장사시설 관련 보수 및 정비, 경로당 소독 지원,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

문성 강화, 시설 지도 및 점검 지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청소년
복지

(0852)

현금수당
(08521) 현금수당 (08411)

서비스
이용자지원
(08522)

글로벌 청소년 육성, 청소년전용공간'Under18(진건)'조성, 건전한 청소년 육성, 청소년 

사회단체 지원, 남양주시 청소년 예능대회, 청소년전용공간'Under18(퇴계원)'조성, 학교

폭력예방 사업 운영, 늘푸른 청소년위원회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청소년 육

성위원회 운영

서비스
공급자지원
(08523)

청소년수련관 건립,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 진접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동부분소 이전설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쉼터 버스운영

노동
(086)

노동
(0861)

공공근로
(08611) 공공근로사업

서비스
이용자지원
(08612)

노동단체 지원,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사회성과보상사업), 채용박람회 개최, 사회적경제 

창업지원공간 운영,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지원

서비스
공급자지원
(08613)

일자리카페 운영, 일자리센터 운영지원

보훈
(087)

보훈
(0871)

보훈
(08711)

참전명예수당(시비)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보훈회관 운영, 현충시설 관리, 보

훈가족 위문 보상, 보훈단체 지원, 남양주시 재향군인회 지원, 상이군경회 남양주시지회 

지원, 무공수훈자회 남양주시지회 지원, 전몰군경유족회 남양주시지회 지원, 6.25참전유

공자회 남양주시지회 지원, 전몰군경미망인회 남양주시지회 지원, 고엽제전우회 남양주

시지회 지원, 특수임무유공자회 남양주시지회 지원, 월남전참전자회 남양주시지회, 광복

회 남양주시지회 지원, 보훈테마공원 조성, 국경일 및 보훈행사 지원,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민간단체 봉사활동 지원

주택
(088)

주택
(0881)

주택
(08811)



남양주시 복지기준선 설정 연구

62

○ 단순히 사업수가 아닌 예산 규모를 함께 고려하여,�단위사업 유형별 예산 및 정

책헌신도(예산집중도)를 통해 남양주시 복지 세부부문별 정책방향을 파악

- 2020년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단위사업유형별로 재분류한 예산을 기준으

로 정책헌신도(예산집중도)를 분석한 결과 남양주시는 기타취약계층지원의 자체사업 

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등이 기타취약계층 지원 예산으로 분류되는 상황에

서 남양주시의 긴급지원금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타 지역과 달리 자체복지사업 중 정책

헌신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로 인해 다른 단위사업유형에서는 대부분 경기도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부문 세부
부문 지원유형 단위사업명

사회
복지 
일반
(089)

사회
복지 
일반

(0891)

전달체계·
행정

(08911)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통합사례

관리사업 추진

서비스
이용자지원
(08912)

복지재단 운영,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특장차량 무료셔틀버스 이동 지원, 사회보장정

보시스템 활용,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지원, 민·관복지허브시스템 운영, 위원회 운영, 

복지 사각지대 발굴,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 소외계층 위문

서비스
공급자지원
(08913)

권역별 사회복지관(희망케어센터) 운영, 사회복지시설 위문 보상, 사회복지시설 위문 보상

청년
복지

(0892)

현금수당
(08921)

서비스
이용자지원
(08922)

청년창업복합단지 조성사업, 취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지원

서비스
공급자지원
(08923)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기타
(0893)

기타
(08931)

자료: 민효상·신동길(2021). 「경기도 복지재정 특성분석 및 예산분류체계 개선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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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세부
부문

지원유형

경기도 시군 평균 남양주시 격차

총 사회복지
예산기준

자체복지 
예산기준

총 사회복지
예산기준

자체복지 
예산기준

총 사회복지
예산기준

자체복지 
예산기준

기초
생활
보장

기초
생활
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6.85% 0.86% 6.86% 5.30% 0.01% 4.44%

긴급복지 0.92% 0.02% 1.79% 0.00% 0.87% -0.02%

저소득 자활지원 0.60% 0.02% 0.38% 0.00% -0.22% -0.02%

취약
계층
지원

장애인
복지

현금수당 1.68% 0.12% 1.46% 0.01% -0.22% -0.11%

이용자지원 3.44% 4.74% 2.41% 0.51% -1.03% -4.23%

공급자지원 3.33% 5.19% 2.03% 4.11% -1.30% -1.08%

기타 기타 취약계층 14.94% 6.88% 23.22% 49.81% 8.28% 42.93%

보육
·

가족 
및 

여성

아동
·

보육

현금수당 15.15% 3.73% 15.75% 0.04% 0.60% -3.69%

이용자지원 7.28% 2.70% 6.88% 0.06% -0.40% -2.64%

공급자지원 8.04% 9.87% 7.89% 8.89% -0.15% -0.98%

여성
·

가족
복지

현금수당 0.01% 0.00% 0.01% 0.00% 0.00% 0.00%

이용자지원 0.25% 2.48% 0.04% 0.03% -0.21% -2.45%

공급자지원 0.41% 0.84% 0.14% 0.00% -0.27% -0.84%

다문화지원 0.36% 0.66% 0.15% 0.52% -0.21% -0.14%

노인

·

청소

년

노인

복지

현금수당 18.84% 0.92% 19.83% 0.26% 0.99% -0.66%

이용자지원 5.76% 3.94% 5.14% 0.24% -0.62% -3.70%

공급자지원 3.22% 12.98% 0.87% 1.10% -2.35% -11.88%

청소년

복지

현금수당 0.02% 0.10% 0.00% 0.00% -0.02% -0.10%

이용자지원 0.86% 7.56% 0.16% 0.38% -0.70% -7.18%

공급자지원 0.98% 4.72% 1.30% 13.00% 0.32% 8.28%

사회

복지

일반

사회

복지

일반

전달체계·행정 0.36% 0.88% 0.09% 0.27% -0.27% -0.61%

사회복지 서비스 0.73% 1.78% 0.59% 4.12% -0.14% 2.34%

복지시설지원 0.76% 6.17% 0.24% 2.13% -0.52% -4.04%

청년

복지

현금수당 0.66% 0.13% 0.03% 0.00% -0.63% -0.13%

이용자지원 0.45% 1.75% 0.67% 1.12% 0.22% -0.63%

공급자지원 0.06% 0.27% 0.00% 0.04% -0.06% -0.23%

기타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자료: 민효상·신동길(2021). 「경기도 복지재정 특성분석 및 예산분류체계 개선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표 Ⅱ-35> 남양주시 사회복지분야 단위사업유형별 정책헌신도(예산집중도)

(단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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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남양주시 복지기준선 설정방안

1. 복지기준선의 의미와 필요성

□ 왜 복지기준선인가?

○ 「사회보장급여법」� 제4조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2014년 송파 3모녀 사건 이후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지향하고 있으나, 실현을 위한 세부적인 실행방안과 절차가 미비 문제발생

- 또한 복지사업의 효과성 제고와 지역 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및 지원체계에 정립 요구가 높아짐

- 이에 궁극적으로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법을 신설

- 동법 제4조에서는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과 보장

기관이 해야 할 의무를 명시

○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권리를 가지며,� 보장기

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지원을 충분히 제공해야 함

- 사회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기기관과 지방자치

단체를 의미

- 동법 제4조 1항에서는 ‘①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

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

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

○ 또한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의 적절한 제공,�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의 균등한

실현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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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법 제4조 2항에서 6항은 보장기관의 의무 및 역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②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보장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

가 공정ㆍ투명ㆍ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사회복지법인, 사

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

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보장기관은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책 및 관련 제

도를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따라서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다

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지역의 균등한 사회보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

기관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 균등한 사회보장의 실현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보장서비스를 누릴 수 있

는 기준(지향점)을 설정해야 하고,�그에 따른 실천전략(전략과제)를 수립해야 함

- 복지기준선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을 균등하게 실현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복지기준선의 지향점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한 수준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

『사회보장급여법』 제4조(기본원칙)

② 보장기관은 ……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

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은 ……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정ㆍ투명ㆍ적정하게제

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보장(복지)

서비스 

제공기준

목표수준

복지

기준선

적정수준

최소수준

⑥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

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내(읍면동) 

사회보장(복지) 균형발전

<그림 Ⅲ-1> 복지기준선 수립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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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기준선은 무엇인가?

○ 복지기준선은 지역사회가 도달해야할 사회보장 수준을 의미하며,�복지기준선은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수준이 결정되어 왔음

- 왕정시대에서의 복지는 은급성·시혜성이 강한 것으로, 왕이나 권력자가 피지배계층에

게 주는 하나의 선물과 같은 수준이었음

- 그러나 입헌군주제가 시행된 이후 영국 등 유럽에서부터 국민(시민)의 권리가 증진됨

에 따라 복지(사회보장) 또한 국가가 시혜적으로 베풀어주는 것이 아닌, 국민들이 요

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리잡음

- 초창기에는 국가가 중심이 되어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의식주 및 

거주환경 등이 하나의 복지기준선으로 볼 수 있음

･ 권리로서 복지권이 인정되기 시작한다 할지라도 국민최저선과 관련된 부분은 전국적 관점에

서 국가온정주의에 기반하여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국가 중심에서 지역사회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체가 이동되고, 지방자치제 등이 발

전함에 따라 이후에는 지역적 관점에서 지역사회가 핵심으로 자리잡게 됨

- 이때부터는 국가가 제시하는 국민최저선보다 상위에 있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높

은 수준의 복지기준을 제시하기 시작

･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시민최저선의 개념이 등장하였고, 이후 확대되기 시작함

･ 우리나라에서도 복지기준선은 초창기 서울 등 큰 광역정부를 바탕으로 시작되었으며, 기초정

부 단위에서는 많은 사례가 나타나지 않음

삶의 질 향상

(사회복지권 강화를 통한 사회적 배제 탈피)

시민(국민)

복지욕구(needs) 확대

복지기준선

(decentstandards)

지역

적정기준

사회권의 보장

(추상적 권리)

시민최저선

(civilminimum)

지역

최소기준

지역적 관점의 

당사자 주권

국민최저선

(nationalminimum)

국가

최소기준

전국적 관점의 

온정주의

 <그림 Ⅲ-2> 복지기준선의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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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최저선이 최저기준을 지향하고 있다면,�시민최저선은 적정기준을 지향하고

있으며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은 수준,�주체,�재원부담,�적용대상 등에서 차이가

존재

- 최저기준은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에

서 활용되어 왔으며, 사회적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형태가 많이 나타남

･ 최저기준은 복지국가의 발전과정 초창기에 많이 나타나는 형태로 영국의 베버리지보고서, 

ILO 사회보장 최저기준 협약 등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음

- 그러나 적정기준은 복지서비스의 책임주체가 비단 정부만이 아니라 사회전체로 확대

되고, 사회적 해결이 필요한 전 계층에게 확대된 보편성을 많이 보이고 있음

･ 적정기준은 복지국가가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접어드는 단계에서 많이 나타나며, ILO 고

용재해급여협약 등 복지주체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많이 강조하면서 보편성을 보임

○ 적정기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전국적 최소기준 이상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최소한이나 그 이상을 목표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주요 해외사례

○ 전국적 단위의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

- 「베버리지보고서」에서 정책목표로 채택되어 근대 복지국가 형성을 견인하였으며, 

이후 복지최저선은 복지국가의 본질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로 발전

유형 최저기준 적정기준

수준
현실의 국가 및 도시발전수준을 고려하되 

최소수준 제공

시민으로 생활영역에 있어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기준 제공

책임주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정부, 기업, 개인, 가족 공동의 사회적 책임

재원부담 공공재정, 조세에 의한 부담 조세의 사회적 공동부담 및 개인 부담

적용대상 빈곤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저소득층 이상의 사회적 해결 필요 계층

권리성격 시민이 청구가 가능한 구체적 권리 급여청구권이 없는 추상적 권리

운영원칙 정책 결정 및 제도 운영에서 시민의 민주적 참여

영역 소득, 고용, 건강, 주거, 교육, 돌봄 등 사회보장영역

예시
Beveridge 보고서, 

ILO 사회보장 최저기준 협약

ILO 고용재해급여협약, 

장애·노령·유족급여에 관한 협약 등

<표 Ⅲ-1> 최저기준과 적정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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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단위의 시민최저선(civil� minimum)

- 국민최저선의 개념 이후 국가가 설정한 기준은 지역의 현실적인 생활을 충분히 반영

하지 못하다는 비판

- 일본 동경은 시민최저선 개념(시민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자체의 정책기준)을 도입

○ 최저기준을 넘어 적정기준으로의 변화

- 북유럽 복지국가에서 1960년대부터 복지정책의 목표가 ‘적정한 급여수준’으로 변화

함에 따라 ILO에서도 사회보장 기준을 ‘적정기준’으로 업그레이드

- 지역단위는 미국 시애틀(복지사업투자계획) 및 영국 런던(런던플랜) 등

□ 우리나라 광역 및 기초정부 사례

○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광주,�세종,�대전,�경기 등 광역

정부를 중심으로 복지기준선을 설정한 사례가 많으며,�기초 단위에서는 전북 완

주에서 설정

- 서울시는 ‘서울시 복지기준’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①소득분야, ②주거분야, ③돌봄분

야, ④건강분야, ⑤교육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 워크숍, 시민의견수렴 등을 통해 설정

･ ① 소득분야: 서울에 맞는 최저생계 보장, 중위소득 50% 수준 이상 확보 지원

･ ② 주거분야: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 주거공간 면적 등을 기준으로 설정

･ ③ 돌봄분야: 돌봄서비스 이용비용 및 품질

･ ④ 건강분야: 필수 보건 의료서비스 이용권 보장,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 및 격차해소

･ ⑤ 학령기 교육 기본권 보장,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증진

- 부산시는 시민 최저·적정 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해 일반복지, 동네복지, 생애주기 등 다

양한 영역을 구분하여 복지기준선을 설정

- 광주시는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개 분야에 대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설

문조사, 공개토론회 등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시민복지기준선 설정

- 대전시는 시민추진위원회를 통해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지역공동체 등 6개 영

역을 선정하고 시민의견수렴 후 복지기준선 발표

- 세종시는 시민추진위원회를 통해 복지서비스, 소득, 일자리, 주거, 건강, 교육 등 6대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의 복지기준선을 제시

- 완주군은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방향을 설정하고, 소득, 돌봄(노인, 장애인, 아동)영역

에 대해 최저생활 보장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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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추진년도 주요영역 추진체계 특징

광

역

서울 2012
소득, 주거, 돌봄(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

인), 건강, 교육 

시민참여 

추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

최초의 

복지기준선

부산 2015

Ÿ 일반기준부문(소득, 고용, 돌봄, 건강, 교육, 

주거)

Ÿ 생애주기별(영유아기, 아동기, 소년기, 중장년

기, 노년기) 

Ÿ 동네생활복지기준부문(기초소득 보장, 고용, 돌

봄, 건강, 교육, 주거, 생활여건, 안전, 공동체)

부산복지개발원 

연구와 

시 담당부서 검토 

등을 통해 진행

시민들이 

알기쉽게 

다양한 분야로 

구분

광주 2015
소득, 주거, 돌봄(총괄, 영유아, 어린이·청소

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 건강, 교육

(학계, 복지현장, 

시민단체) 

추진위원회 구성

다문화 영역 

포함

대전 2016
돌봄(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가족), 소

득, 주거, 건강, 교육, 지역공동체

시민추진위원회 

구성
시민의견 수렴

세종 2015
복지서비스(영유아 및 아동, 노인, 장애인, 가

족), 소득, 일자리, 주거, 건강, 교육

보건사회연구원과 

시 담당부서 검토 

등

성과평가 등 

환류체계구축

경기 2016
소득, 일자리, 주거,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건강, 인프라

시군토론회, 

공무원·현장전문가 

자문단, 도민정책단 

구성

지속적 실효화 

사업 추진

기

초
완주 2016 소득, 돌봄(노인, 장애인, 아동)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군민의견수렴

기초지자체

최초 도입

<표 Ⅲ-2> 주요 복지기준선 설정 사례

○ 그러나 우리나라 광역 및 기초정부의 복지기준선 설정과 관련해서는 서울 및 경

기를 제외하고는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제시된 전략과제가 현실화되지

못해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사례가 많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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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양주시 복지기준선 설정 전략 및 방법

□ 남양주 복지기준선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 기존 복지기준선의 한계를 보완하고,�변화되는 환경에 조응하면서 명확한 근거

를 통한 복지기준선을 세분화하여 제시

○ 2022년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는 원년으로 변화되는 지방자치

환경에서 복지분권의 관점에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복지기준선 마련

- 제헌헌법에 의거 1949년 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등을 규정하여, 지방행정의 민주

적·능률적 수행과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목적으로 함

- 2017년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제시하면서 지방분권개헌이 논의되었으나, 개헌이 무산된 이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추진

- 행정안전부는 2018년 6월 이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였으나, 20대 국회 임

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으며, 이후 수정·보완한 전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 현 정부에서 추진한 지방분권개헌이 무산된 이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

련하여 2018년 11월 입법예고(2018.11.14.~12.24.),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2019.3.26.)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 2020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일부개정법률안 등 31건

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

으로 제안

･ 이후 12월 9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지방자치법 시행 32년 만에 전부개정을 확정하고, 2022

년 1월 13일 자로 시행하기로 함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①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②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

권 확대, ③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④중앙-지방 협력 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음

･ 특히 중앙-지방간 협력(제164조)에서는 균형적 공공서비스 제공, 균형발전 등을 위한 국가-

자치단체, 자치단체 간 협력 의무 신설

○ 무엇보다 복지분야에서 전부개정된 법률에서 주목할 것은 사무배분 원칙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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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규정에 맞춘 복지사무 재배분으로 볼 수 있음

- 기존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에 대하여 ‘기본원칙’, ‘사무범위’, ‘사무배

분기준’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중앙→광역→기초의 하향식 기능분담의 성격이 강하

게 나타나 있음

･ 동법 제11조에서는 국가사무의 처리제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제10조에서는 광역과 기초의 

사무를 배분하는 기준을 지시하며,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 그러나 광역과 기초정부의 사무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동법 제10조에서 사무가 서로 

경합할 경우 기초정부에서 먼저 처리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실제로는 중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개정법률에서는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제11조)에서 ①중복배제의 원칙, ②보충성의 

원칙, ③포괄적 배분 원칙 등을 제시하여 기존법과 큰 차이가 나타남

･ 중복배제의 원칙: 국가와 지방지차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중복되지 아

니하도록 배분

･ 보충성의 원칙: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기초정부의 사무로 

하며, 기초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광역, 광역이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배분

･ 포괄적 배분 원칙: 사무의 배분 또는 재배분에 있어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

[참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조항

제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ㆍ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ㆍ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ㆍ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ㆍ도의 
사무로, 시ㆍ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③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
배분할 때에는 사무를 배분받거나 재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
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 변화된 지방자치법 하에서는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기초정부가 우선이 되며,�지

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무가 기초정부의 사무가 됨을 의미

○ 따라서 지방분권에 따라 기초정부인 남양주시는 독립성의 원리에 따라 일상생

활서비스 중심의 복지기준선을 설정해야 하며,�광역정부 및 중앙정부는 보충성

원리 및 보편성 원리에 따라 기준선을 설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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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한 사회보장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헌법개정 및 복

지분권의 차원에서 복지기준선 대응체계 구축(기준선영역 및 전략과제, 광역-기초간 

협력체계 등)과 연관성이 높음

- 중앙정부는 보편성의 원리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한 국민최저선을 설정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함 

- 광역정부는 사회기반투자를 중심으로 기초정부 간 협력을 통한 균형발전을 모색해야 

하며, 경기도는 이미 경기복지기준선을 설정하였기에 개선 등을 통해 이를 추진

- 남양주시는 동일한 적정기준이라 할지라도 광역정부(경기도)에서 제시한 기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일상생활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기준선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

<그림 Ⅲ-3> 복지분권과 복지기준선

○ 남양주시 복지기준선은 ① 적정기준의 설정,�②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③ 사회보장영역으로의 확대 등이 필수적인 요소임

○ 또한 선언적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 등 환류체계를 통해 실효성

이 높은 복지기준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정치적 지원이 필요함

○ 단순히 복지기준선의 도입이 아닌 후속작업으로 실효화 및 고도화 작업을 순차

적으로 진행

○ 이를 위해 의회 및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편성 등 실체화된 노력이 필요

○ 무엇보다 2022년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시기이며,�남양주 복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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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선을 현실화하고,�실천할 수 있는 기회

- 복지기준선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수립, 연차별시행계획 등을 통해 지속적 모니터링

- 행정통계 자료 및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욕구조사를 통해 달성 

여부 확인 가능

<그림 Ⅲ-4> 남양주시 복지기준선 설정 기본 방향

□ 남양주 복지기준선 영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목표)� 남양주시 복지기준선의 목표는 ①지역사회보장(복지)수준 향상,� ②읍면

동별 사회보장 격차 해소,�③적정수준의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으로 설정

- 기준선 설정의 최종목표는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치를 도달하는 것으로 현재 남

양주시의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일차적 목표를 가짐

- 또한 지역 내 사회보장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 읍면동별 사회보장 격차를 해소하여, 

‘남양주 시민이라면 누려야 할’, ‘남양주 내에서 차별이 없는’수준을 달성하는 것이 2

차적 목표임

- 마지막으로는 중앙정부 및 광역정부(경기도)의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경기도의 

복지를 선도할 수 있는, 경기도 사회보장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적정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Ⅲ. 남양주시 복지기준선 설정방안

77

○ 이러한 3가지 목표는 남양주시 복지기준선의 기준을 설정하는데 활용되며,�①

최소기준,�②적정기준,�③목표기준의 3가지 기준선으로 제시

- 최소기준은 ‘남양주 시민이라면 보장받아야 할’ 수준으로 남양주시 평균을 의미

- 적정기준은 ‘남양주 시민이라면 누려야 할’ 수준으로 경기도 평균을 의미

･ 최소기준과 적정기준은 불변이 아니며, 현재 남양주시 사회보장 수준이 경기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최소기준을 남양주시 평균, 적정기준을 경기도 평균으로 설정

･ 그러나 남양주시 사회보장 수준이 향상되어 경기도 평균을 상회한다면, 향후 최소기준이 경기

도 평균, 적정기준이 남양주시 평균으로 변화

･ 향후 1차적으로는 남양주시 평균이 적정기준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야 할 것임

- 목표기준은 ‘남양주시가 앞으로 도달해야 할’ 수준으로 남양주시 4개 권역 중 가장 

높은 권역의 사회보장 수준을 의미

･ 현재 남양주시 내에서 권역별 수준은 경기도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임

･ 인구, 재정상황, 인프라 등 타 시군과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또한 타 지역보다 높은 수준이

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목표기준은 남양주시 내에서 가장 사회보장 여

건이 좋은 권역을 기준으로 설정

･ 만약 목표기준을 경기도 내 상위 3개 시군으로 설정한다면, 재정 및 인프라 등 제반여건이 모

두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가 됨

･ 또한 인접지역 및 유사인구수의 시군을 목표기준으로 설정한다면, 이는 설정된 지역보다 남양

주시가 사회보장 여건 및 능력이 부족함을 자인하는 결과임6)

6) 일부에서는 복지서비스가 많이 제공되는 지역으로 인구이동(이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보다 낮은 복지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인접지역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존재. 이로인해 

복지기준선 설정에서 인접지역의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움. 이른바 

티부가설(Tiebout가설)은 주민들이 지방정부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공공재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

가 표시되며, 이에 따라 지방공공제 공급의 적정 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인접지역 등 타 지역으로 이주할 것이라는 의미도 가짐.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적용이 힘들다는 연구

결과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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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기준선의 영역설정은 타 지역에서의 사례와 복지영역임을 감안하여,� ①소

득,�②돌봄(아동,�노인,�장애인),�③건강,�④(평생)교육,�⑤주거 등 5가지로 설정

- 소득영역은 중앙정부 등 국민최저선과 관련한 복지대상자를 선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빈곤율과 사각지대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것임

･ 일반적으로 소득은 일자리와 연계되기 쉬우나, 일자리는 경제정책으로 복지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

･ 경기복지기준선의 경우에도 소득영역은 빈곤율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내용임

- 돌봄영역은 전통적 복지영역으로 ⅰ)아동, ⅱ)노인, ⅲ)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수준을 넘어 적정기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역임

- 건강영역은 일상적 생활영위를 넘어 삶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안정된 심리상태와 

다양한 활동을 위한 정신 및 신체건강 모두를 포함한 영역임

- 교육영역은 인구고령화 및 지속적 배움에 대한 열망을 위한 평생교육을 위한 영역임

(교육청 업무 제외)

- 주거영역은 단순히 잠자리를 넘어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으로서 필요한 영역임

○ 아래 표는 남양주시 복지기준선의 5대 영역(7대 세부영역)과 정책목표,�관련된

주요지표 등을 제시한 것임

- 영역별 정책목표는 경기복지기준선 및 기존연구, 그리고 중앙정부 등의 정책목표와 

관련된 것임

<그림 Ⅲ-5> 남양주시 복지기준선 목표, 영역,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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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지표는 앞서 지역주민욕구조사 등 실태조사, 사회보장지표, 행정데이터 등을 바

탕으로 현재 남양주시에서 고려해야 할 지표를 선정한 것임

구분 정책목표 주요 지표

소득
기본적인 생활유지가 가능한 소득이 보장되는 

사회
상대빈곤율, 사각지대비율

돌

봄

아동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발달을 뒷받침하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충·개선

을 통한 아동-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조성

아동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드림스타트 이용 

만족도, 보육·유아교육시설 만족도

노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나 질병이 있

을 때 본인과 가족이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

활을 영위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고 쉽게 도움을 찾아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

노인돌봄 이용률, 노인관련 돌봄서비스 이용 만

족도, 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 노인 

만 명당 노인복지관 종사자 수

장애인

장애인돌봄 이용률, 장애인 관련 돌봄서비스 이

용 만족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이용자 

수, 장애인 거주시설수, 장애인 천 명당 지역사

회재활시설 종사자 수

건강
모든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예방 중심의 보건

의료 서비스와 건강생황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회

우울감 경험률, 연간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비

만율

교육

소득이나 가정환경,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누구

에게나 다양한 양질의 교육이 차별 없이 보장되

는 사회

평생교육 관련 1만 명당 기관수·프로그램 수· 

교강사 수, 평생학습 참여율

주거

누구나 거처가 없거나 불안정 주거 상태에 방치

되지 않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주

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주거내부환경 관련 어려움

<표 Ⅲ-3> 남양주시 복지기준선 영역별 정책목표 및 주요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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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영역별 복지기준선

1) 소득영역

□ 현황 및 문제점

○ 전반적으로 남양주의 경우 경기도 평균에 비해 상대빈곤율과 사각지대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 중위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의미하며, 사각지대

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비율임 

○ 경기도 전체 상대빈곤율은 8.8%이며,�남양주 상대빈곤율은 9.9%로 경기보다

1.1%�높은 상황임

- 특히, 권역별로 보면, 동부권역의 상대빈곤율이 11.0%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부

권역은 7.9%로 경기도 평균상대빈곤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사각지대 비율을 살펴보면,�경기도는 5.2%,�남양주는 6.7%로 높게 나타나고,�

4권역 모두 경기도 전체보다 사각지대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남양주 사각지대비율은 6.7%, 북부 6.2%, 동부 7.6%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상대빈곤율이 7.9%로 낮았던 남부권역에서도 사각지대 비율은 경기도 전체 

5.2%보다 높은 5.4%로 나타나고 있음 

- 남양주의 경우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인구의 급속한 증대, 지역별로 지가 상승이 나타

남. 이런 현상으로 인해 차상위 등의 저소득층은 증대하지만 이들이 기초생활보장 수

급자로 책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4개 권역 모두의 사각지대 비율이 경기도 전체 사각지대 비율보다 높게 나

타남 

(단위: 가구수, %)

구분
상대빈곤율 사각지대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수급빈곤가구비율

경기도 전체 503,289 8.8% 295,376 5.2%

남양주 전체 28,812 9.9% 19,317 6.7%

<표 Ⅲ-4> 상대빈곤율, 사각지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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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남양주시 소득영역의 기준선은 상대빈곤율의 경우 남부권역의 상대빈곤

율을 목표치로 설정하되 사각지대비율의 경우 적정기준인 경기도 평균을 목표

로 설정함

- 추가로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남양주시의 부족한 부분을 고려하여, 드림스타트센터와 

보육·유아교육시설도 서브 기준선으로 설정

- 목표치는 남양주시 내 권역별 최고 권역의 값이며, 적정기준은 경기도 평균, 최저기

준은 남양주시 평균으로 설정

□ 복지기준선

○ 소득영역 중 상대빈곤율의 기준선의 목표치는 남양주 남부권역의 7.9%를 하

고,�적정수준은 경기도 평균인 8.8%로 설정함

- 남양주 평균인 9.9%는 최소기준으로 선정하여 서부나 동부권역은 최소기준 이상을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북부 9,230 9.4% 6,097 6.2%

서부 6,732 10.2% 4,478 6.8%

남부 2,900 7.9% 1,959 5.4%

동부 9,756 11.0% 6,784 7.6%

<그림 Ⅲ-6> 상대빈곤율 기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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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영역 중 사각지대비율의 경우 남양주 4개 권역 모두가 경기도 사각지대비

율보다 높게 나타나 다른 영역에 비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항목임

○ 사각지대비율의 경우 목표값을 적정기준인 경기도 평균으로 선정해 사각지대비

율 5.2%를 복지기준선으로 하며,�최소기준은 남양주시 평균인 6.7%로 선정함

<그림 Ⅲ-7> 복지사각지대 비율 기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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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돌봄_아동

□ 현황 및 문제점

○ 아동돌봄과 관련한 모든 세부부문에서 경기평균에 비해 이용만족도가 낮게 나

타나고 있으며,�경기도 내 순위 또한 하위권에 속하고 있음

- 지역주민욕구조사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세부부문으로는 

드림스타트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이 경기도 내에서 27~28위 수준으로 최하위권임

- 그러나 아동관련 사회보장지표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세부부문

경기평균 남양주시

최고시군
최고

시군과 
격차

점수
(100점)

순위
(총 32개) 

점수
(100점)

순위
(총 32개) 

보육・유아교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75.4 15 73.5 21 85.8 12.3 

아이돌봄서비스 70.3 14 65.6 24 83.8 18.2 

드림스타트센터 64.2 12 55.5 28 92.4 36.9 

지역아동센터 66.9 11 59.0 27 77.1 18.1 

초등돌봄교실 71.1 14 70.7 15 80.6 9.9 

방과후학교 71.3 12 66.1 26 89.6 23.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66.3 13 60.7 22 81.9 21.2 

기타

(지자체 자체 서비스등)
66.5 15 59.6 27 79.0 19.4 

전반적인 만족도 72.7 14 70.2 22 80.4 10.2 

<표 Ⅲ-5> 아동돌봄 관련 시설 이용만족도

○ 또한 남양주시 복지재정 특성 분석 결과 자체복지사업을 기준으로 보육·유아교

육시설에 대한 공급자 지원도 부족한 상태

○ 따라서 남양주시 아동돌봄의 기준선은 일차적으로 아동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

를 제고하는 것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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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남양주시의 부족한 부분을 고려하여, 드림스타트센터와 

보육·유아교육시설도 서브 기준선으로 설정

- 목표치는 남양주시 내 권역별 최고 권역의 값이며, 적정기준은 경기도 평균, 최저기

준은 남양주시 평균으로 설정

□ 복지기준선

○ 아동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는 향후 72.0점을 목표치로 설정하며,� 1차적으로는

남양주시 내 모든 권역이 남양주 평균(65.6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

○ 드림스타트 이용만족도는 향후 68.5점을 목표치로 설정하며,�1차적으로는 남양

주시 내 모든 권역이 남양주 평균(55.5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

<그림 Ⅲ-8> 아동돌봄 서비스 이용만족도 기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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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유아교육시설 만족도는 향후 82.4점을 목표치로 설정하며,� 1차적으로는

남양주시 내 모든 권역이 남양주 평균(73.5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

<그림 Ⅲ-9> 드림스타트 이용 만족도 기준선

<그림 Ⅲ-10> 보육·유아교육시설 만족도 기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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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돌봄_노인

□ 현황 및 문제점

○ 노인돌봄과 관련한 모든 세부부문에서 경기평균에 비해 이용률이 낮게 나타나

고 있으며,�경기도 내 순위 또한 하위권에 속하고 있음

- 가사지원서비스 이용률은 경기도 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동 및 외출지원 서

비스 또한 최고시군과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와 함께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부족, 작은 노인복지관 등 부족

한 노인관련 인프라와 함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복지서비스 만족도의 측면에서도 장기요양(시설급여)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어 경기도 내 하위권에서 속하고 있음

○ 또한 사회보장지표 상 ‘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 시설수’�및 ‘노인 만 명당 노

인복지관 종사자 수’�또한 부족한 상태

부문

경기평균 남양주시
최고
시군

최고
시군과 
격차

점수
(100점)

 순위
(총 32개) 

점수
(100점)

 순위
(총 32개) 

이

용

률

개인위생 관리 지원 서비스 11.1 12 7.4 20 35.4 28.0 

가사 지원 서비스 11.6 16 5.0 32 26.9 21.9 

이동 및 외출 지원 서비스 10.9 14 8.2 19 40.6 32.4 

응급상황 대처 서비스 12.3 15 7.7 22 36.2 28.5 

돌봄 비용 지원 서비스 13.7 15 14.1 14 36.0 21.9 

만

족

도

장기요양(시설급여) 69.8 12 74.0 7 84.9 10.9 

장기요양(재가급여) 72.0 19 67.8 22 89.0 21.2 

노인맞춤돌봄 73.0 12 71.6 20 94.7 23.1 

전반적인 만족도 72.7 15 69.7 23 94.4 24.7 

<표 Ⅲ-6> 노인돌봄 관련 서비스 이용률 및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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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기준선

○ 노인돌봄 서비스 이용률은 향후 14.6%를 목표치로 설정하며,�1차적으로는 남

양주시 내 모든 권역이 남양주 평균(8.5%)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는 향후 75.1점을 목표치로 설정하며,� 1차적으로는

남양주시 내 모든 권역이 남양주 평균(69.7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

<그림 Ⅲ-11> 노인돌봄 서비스 이용률 기준선

<그림 Ⅲ-12> 노인돌봄 서비스 이용 만족도 기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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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는 적정기준(6.09개)을 목표로

하며,�노인 만 명당 노인복지관 종사자 수는 적정기준(16.33명)을 목표로 함

- 권역별로 구분하여 기준선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지표는 적정기준만을 제

시하며, 이는 경기도 평균으로 설정

<그림 Ⅲ-13> 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기준선

<그림 Ⅲ-14> 노인 만 명당 노인복지관 종사자 

수 기준선



Ⅲ. 남양주시 복지기준선 설정방안

89

4) 돌봄_장애인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돌봄과 관련한 모든 세부부문에서 경기평균에 비해 이용률이 낮게 나타

나고 있으며,�경기도 내 순위 또한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음

- 장애인을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이용률은 경기도 내에서 하위 2등으로 매우 낮고, 이

동 및 외출지원 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서비스 이용률은 경기도 내 순위가 29위로 최

하위 수준임

- 특히 최고시군과의 격차는 응급상황 대처(71.2%), 이동 및 외출 지원(65.8%) 등 매

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남

○ 복지서비스 만족도의 측면에서도 모든 세부부문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경

기도 내 최하위권에서 속하고 있음

- 장애인 활동지원(29위), 전반적 만족도(28위) 등 경기도 내에서 순위가 매우 낮은 상

황이며, 최고 시군과의 격차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37.1점), 장애인활동지원(24.6점)

등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사회보장지표 상 장애인과 관련하여 시설부족의 문제가 크게 나타나고 있

으며,�자체복지사업을 기준으로도 경기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부문

경기평균 남양주시
최고
시군

최고
시군과 
격차

점수
(100점)

 순위
(총 32개) 

점수
(100점)

 순위
(총 32개) 

이

용

률

개인위생 관리 지원 서비스 23.3 15 10.5 23 44.4 33.9 

가사 지원 서비스 23.8 12 7.4 31 52.5 45.1 

이동 및 외출 지원 서비스 29.7 13 9.9 29 65.8 55.9 

응급상황 대처 서비스 24.0 12 6.2 29 71.2 65.0 

돌봄 비용 지원 서비스 29.0 12 19.0 23 51.1 32.1 

만

족

도

장애인활동지원 73.2 15 63.7 29 88.3 24.6 

발달장애인주간활동 69.1 16 62.9 25 100 37.1 

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 65.2 16 60.4 22 79.2 18.8 

전반적인 만족도 71.7 16 63.9 28 85.3 21.4 

<표 Ⅲ-7> 장애인돌봄 관련 서비스 이용률 및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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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기준선

○ 장애인돌봄 이용률은 향후 27.8%를 목표치로 설정하며,� 1차적으로는 남양주

시 내 모든 권역이 남양주 평균(18.0%)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돌봄 관련 서비스 이용만족도는 향후 75.0점을 목표치로 설정하며,� 1차

적으로는 남양주시 내 모든 권역이 남양주 평균(63.9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

<그림 Ⅲ-15> 장애인돌봄 이용률 기준선

<그림 Ⅲ-16> 장애인돌봄 관련 서비스 이용만족도 기준선



Ⅲ. 남양주시 복지기준선 설정방안

91

○ 추가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은 적정기준(5.5개)을 목표로 하며,�노인 만 명당 노

인복지관 종사자 수는 적정기준(16.33명)을 목표로 함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종사자는 적정기준(1.9명)을 목표로 하고,�이용자는

적정기준(6.0명)을 목표로 함

<그림 Ⅲ-17> 장애인 거주시설 기준선 <그림 Ⅲ-18>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이용자 수 기준선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경우 종사자는 적정기준(5.4명)으로 하고,� 목표치

(20.1명)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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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9> 장애인 천 명당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기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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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강

□ 현황 및 문제점

○ 전국 및 경기도에 비해 높은 우울감(정신건강),�높은 고위험 음주율,�비만율(신

체건강)�등 건강수준이 나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우울감 경험률은 전국 중앙값 및 경기도 평균에 비해 남양주시가 다소 높은 수준이

나, 도내 순위는 20위로 안 좋은 상황임

･ 전국 최저와 중앙값 간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 평균과 남양주의 차이인 0.5%는 큰 

격차로 볼 수 있음

- 고위험 음주율은 전국 중앙값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 내에서

도 25위 수준으로 나타남

･ 고위험 음주율은 연간음주율과 달리 남성과 여성의 기준이 다르며, 남성의 경우 1회 평균 음

주량이 7잔 이상·주 2회 이상, 여성의 경우 1회 평균 5잔 이상·주 2회 이상 음주하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

･ 특히 연간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은 전국 최저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임

- 비만율은 전국 중앙값(31.3%)과 경기도 평균(31.6%)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

나, 남양주는 33.5%로 다소 높은 수준임

○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여성(정신건강),�남성(신체건강)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지역(남양주보건소,�남양주풍양보건소)별로도 차이가 존재

(단위: %, 순위)

구분

전국 경기도 평균 남양주

최고(최저) 중앙값 값
도내 순위
(총 32개)

값
도내 순위
(총 32개)

정신건강 우울감 경험률 4.2 5.7 6.3 15 6.8 20

신체건강
고위험 음주율 6.6 10.9 10.8 12 19.8 25

비만율 27.0 31.3 31.6 12 33.5 22

<표 Ⅲ-8> 우울 경험률, 고위험 음주율, 비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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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순위)

구분

우울감 경험률
연간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비만율

남양주
보건소

남양주 
풍양보건소

남양주
보건소

남양주 
풍양보건소

남양주
보건소

남양주 
풍양보건소

전체 7.1 7.6 19.8 17.9 32.3 32.4

연령

19-29 6.9 3.7 12.2 11.5 28.0 27.1

30-39 6.5 4.3 27.2 19.3 36.6 31.8

40-49 6.9 8.3 21.7 20.7 31.4 32.6

50-59 5.2 9.4 20.5 20.1 27.4 36.2

60-69 8.9 8.4 21.8 17.4 37.9 34.8

70 이상 10.3 13.5 9.0 12.5 36.0 31.2

성별
남자 5.7 3.4 26.1 24.6 43.2 39.9

여자 8.5 11.8 11.9 10 21.7 25.1

<표 Ⅲ-9> 우울 경험률, 고위험 음주율, 비만율: 연령 및 성별 차이

□ 복지기준선

○ 건강관련 지표는 시군단위로 생성되기 때문에 목표치는 전국 최저 지방정부,�적

정기준은 경기도 평균,�최소기준은 전국 중앙값으로 설정

○ 우울감 경험률은 향후 4.2%를 목표치로 설정하며,� 1차적으로는 남양주시 내

모든 권역이 전국 중앙값(6.3%)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

○ 연간음주자 고위험 음주율은 향후 6.6%를 목표치로 설정하며,�1차적으로는 남

양주시 내 모든 권역이 전국 중앙값(10.9%)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

○ 비만율은 향후 27.0%를 목표치로 설정하며,�1차적으로는 남양주시 내 모든 권

역이 전국 중앙값(31.3%)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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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0> 우울감 경험률 <그림 Ⅲ-21> 연간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기준선

<그림 Ⅲ-22> 비만율 기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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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생)교육

□ 현황 및 문제점

○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부족한 시설 및 인프라(기관,�프로그램,�강사 등)뿐 아니라

인지도 또한 매우 낮은 수준임

- 2021년 사회조사 결과 남양주시 평생학습축제 인지도에 대해서 ‘모른다’는 응답이 

전체 75.9%로 나타나고 있으며, 

- 평생교육 사회보장지표 수준 또한 경기도 평균과도 격차가 상당하며, 도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단위: %)

구분 매우 잘 안다 조금 잘 안다 보통 조금 모른다 전혀 모른다

전체 1.0 4.4 18.7 20.7 55.2

연

령

별

15-19세 2.1 7.5 20.6 21.8 48.0

20-29세 0.3 4.3 17.8 20.1 57.5

30-39세 0.7 3.1 16.9 21.4 57.9

40-49세 0.9 5.7 21.3 19.7 52.4

50-59세 1.0 3.2 24.6 21.4 49.9

60세 이상 1.4 3.6 13.0 20.5 61.5

<표 Ⅲ-10> 남양주시 평생학습축제 인지도

○ 이에 비해 지역발전을 위해 평생교육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양주 전체

64.6%로서 시민의 평생교육 욕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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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지역 중요도 지역 중요도

남양주평균 64.6 수동면 71.3

와부읍 58.6 조안면 75.7

진접읍 49.2 호평동 58.1

화도읍 66 평내동 61.3

동부 60.1 금곡동 66.9

진건읍 68.3 양정동 77.1

오남읍 73.7 다산1동 67.9

퇴계원읍 72.3 다산2동 76.4

별내면 57.8 별내동 71.8

<표 Ⅲ-11> 남양주시 지역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중요도

 

□ 복지기준선

○ 평생교육관련 지표는 시군단위로 생성되기 때문에 목표치는 경기도 내 상위 3

개 시군의 평균,�적정기준은 경기도 평균으로 설정

○ 인구 1만명당 평생교육기관 수는 향후 1.08개를 목표치로 설정하며,�1차적으로

는 남양주시 내 모든 권역이 경기도 평균(0.67개)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

○ 인구 1만명당 프로그램 수는 향후 107.63개를 목표치로 설정하며,� 1차적으로

는 남양주시 내 모든 권역이 경기도 평균(35.55개)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

○ 인구 1만명당 교강사 수는 향후 16.1명을 목표치로 설정하며,�1차적으로는 남

양주시 내 모든 권역이 경기도 평균(10.24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

○ 평생학습 참여율은 향후 72.2%를 목표치로 설정하며,� 1차적으로는 남양주시

내 모든 권역이 경기도 평균(19.1%)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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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3> 1만명당 평생교육기관 수 

기준선

<그림 Ⅲ-24> 1만명당 프로그램 수 

기준선

<그림 Ⅲ-25> 1만명당 교강사 수 

기준선
<그림 Ⅲ-26> 평생학습 참여율 기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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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거

□ 현황 및 문제점 

○ 전반적으로 경기평균에 비해 주거환경의 어려움 정도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

며,�이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읍면동 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주거환경 어려움은 화장실, 주방시설, 위생상태, 도배·장판, 층간방음, 냉난방, 전기·

가스시설, 상하수도 등의 열악정도와 지붕, 벽·담장 노후, 주택 내 장애물로 인한 이

동의 어려움을 종합하여 산출

(단위: 순위)

지역  평균 순위 지역  평균 순위

광명시 17.1 1 안양시 23.7 17

수원시 19.5 2 경기평균 24.1 18

김포시 19.8 3 용인시 24.1 19

안성시 20.3 4 가평군 24.4 20

구리시 20.4 5 이천시 24.5 21

평택시 21.0 6 양평군 25.1 22

고양시 21.3 7 남양주시 25.9 23

광주시 22.3 8 연천군 27.4 24

과천시 22.3 9 부천시 27.6 25

하남시 22.4 10 안산시 28.0 26

오산시 22.5 11 시흥시 28.0 27

의정부시 22.8 12 성남시 29.0 28

화성시 23.2 13 여주시 29.4 29

파주시 23.4 14 동두천시 31.4 30

의왕시 23.6 15 군포시 31.5 31

양주시 23.7 16 포천시 35.5 32

<표 Ⅲ-12> 경기도 주거환경 어려움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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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주거환경의 어려움 정도는 최대 9.9배에 이르고 있

어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

(단위: 점)

지역 어려움 정도(평균)

남양주 평균 25.9 

와부읍 33.3 

진접읍 9.6 

화도읍 37.4 

동부출장소 34.0 

진건읍 31.3 

오남읍 35.1 

퇴계원읍 36.5 

별내면 20.6 

수동면 20.6 

조안면 18.5 

호평동 24.5 

평내동 48.5 

금곡동 47.7 

양정동 43.3 

다산1동 4.9 

다산2동 16.2 

별내동 20.4 

<표 Ⅲ-13> 남양주시 주거환경 어려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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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기준선

○ 주거내부환경 관련 어려움 정도는 향후 17.2점을 목표치로 설정하며,� 1차적으

로는 남양주시 내 모든 권역이 남양주 평균(25.9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

<그림 Ⅲ-27> 주거내부환경 관련 어려움 기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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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남양주시 복지기준선 활용방안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근거자료 

○ 2022년은 법정계획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해로서,�향후 4년간

남양주시의 복지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점임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

으며, 지역사회보장시행계획은 1녀마다 수립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적용기간은 202년~2026년까지 4년으로 계획수립의 주체는 남양주시장이며, 주민 욕

구조사를 통하여 전문가 및 현장 종사자의 의견수렴 후 소관부서와 협의, 제출한 분

야별 사업계획에 의거 논의 후 심의절차를 거쳐 계획 수립하도록 규정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의 설정 및 목표

･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의 수요

에 대한 측정이며,�이를 통해 분야별 추진전략,�전략과제 등을 발굴하는 것임

○ 특히 추진전략과 세부사업(전략과제)에 대해서는 목표수준을 제시하고,�성과지

표를 작성해야 하며,�본 연구에서의 세부영역 및 지표별 복지기준선은 목표수준

을 설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



□ 권역별 시범사업 실시의 근거자료

○ 남양주시 지역계획 및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마련된 전략과제들은 사업에 따라

일시에 전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으며,�권역별 시범사업을 통해 실시할 수 있음

- 남양주시 보편적 사업의 경우와 달리 권역별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지역주민욕구

조사에 제시된 데이터를 재가공하여 권역별 분석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주요 지표(문항)별 권역별 분석을 실시하였기에, 이를 활용하여 해당 

전략과제에 대한 어려운 상황 지역(권역)을 구분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향후 ‘남양주시복지재단’ 고도화의 밑거름

○ 현재 남양주시는 ‘21년 남양주형 복지모델 구축,�상생의 복지전달체계 구축,�공

정하고 투명한 배분체계 구축 등을 위해 ‘남양주시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

- 남양주복지재단의 비전은 시민 중심의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시민과 함께하는 

공정하고 체계적인 남양주 복지모델 마련을 미션으로 설정하고 있음

- 이를 위해 ①협력(주민 중심 정책개발, 커뮤니티 활성화), ②전문(복지정책연구조사,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③만족(one-stop 서비스, 맞춤형서비스체계 구축), ④책임(투

명한 조직운영, 소통·협력하는 조직문화) 등 전략과제를 수립

- 전략방향은 ①남양주형 복지모델 구축, ②상생의 복지전달체계 구축, ③공정하고 투

명한 배분체계 구축 등을 제시

○ 향후 남양주시복지재단은 남양주 복지발전의 마중물로서,� 남양주 복지모델의

핵심가치를 ‘남양주시 복지 균형발전’로 설정하여,� ‘남양주 복지균형발전지원센

터’의 기능으로 고도화 할 수 있음

- 법령 등을 통해 지역의 사회보장의 균등발전은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이를 담당할 

조직 및 체계는 잘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이는 지역(기초정부)단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설정하는데서 출발할 수 있으며, 

현재 제시되어 있는 남양주시복지재단의 전략체계도에 따라 담당하는 것이 가능

- 전국 및 광역단위에서도 아직 시행하고 있지 못한 ‘복지균형발전지원센터’의 기능정

립을 통해 남양주시 복지발전(고도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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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ID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위한 

지역주민욕구조사
○○○시군구

  안녕하십니까? 

  ○○○시군구에서는 「제5기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2023~2026)」수립에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하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ᆞ제공 및 수급권자 발
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욕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시군구 전반의 사회문제를 확인하여 문제 해결의 우선
순위와 개입이 필요한 대상을 파악하고 복지서비스 수요를 전망함으로써 향후 ○
○○시군구 사회보장부문 정책 기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응답
하신 내용은 향후 ○○○시군구 사회보장 정책 수립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귀중한 정책 자료로서 활용됩니다. 번거롭고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주셔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확실하게 비밀이 보
장되며, 통계 분석 자료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니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중이라도 귀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 응답을 중단하실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시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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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원 기입란

주
소

시 도  번 호
11) 서울  26) 부산  27) 대구  28) 인천  29) 광주  30) 대전  
31) 울산  36) 세종  41) 경기  42) 강원  43) 충북  44) 충남  
45) 전북  46) 전남  47) 경북  48) 경남  50) 제주

시 군 구  번 호  ☞ 리스트 참조해 세 자릿수 기입
읍 면 동  번 호  ☞ 자체적으로 생성하여 기입

세
부
주
소

 ☞ 세부주소까지 도로명 주소를 우선으로 기입하고 모르는 경우 
지번으로 기입

도 로 명  
( 신 )

                (시‧군·구)                (도로명)     
 (세부주소)                                                 

지 번
( 구 )

                (시‧군·구)                (읍‧면․동) 
                (도로명)     
 (세부주소)                                                 

방문시기 방문결과 미완사유
1차      월      일      시      분 ① 완료   ② 미완  ※ 미완사유 코드

 ⓞ 비해당(완료)
 ① 늦은 귀가
 ② 장기 출타
 ③ 부재중(원인 미파악)
 ④ 일부 문항 미완
 ⑤ 조사 거부

2차      월      일      시      분 ① 완료   ② 미완 
3차      월      일      시      분 ① 완료   ② 미완 
최종      월      일      시      분 ① 완료   ② 미완 

조사원 
이름

                  
   (인)

검증원
확인 ① 완료   ② 미완 지도원

확인
                  

   (인)



부록

113

A. 가구 일반현황

가구주 성명  응답자

  성명 연락처 -       - 

A1
가구 일반현황에 대한 문항입니다.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아래 <보기>의 

응답코드를 참조해 응답해 주십시오. 

 가구원은 지난 1년 중(2020.8.1.~2021.7.31.)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하면서 혈연이나 혼인관계 등으
로 이어져 있는 가족구성원을 말합니다. 

- 학업(학생), 유학, 군복무(군인), 입원, 요양(노인 등), 해외 및 지방근무를 위해 집을 떠나 있는 경우도 
가구원으로 포함합니다. 
- 법적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가족(사실혼 등)이면 가구원으로 포함합니다. 
- 입주도우미 등 함께 살더라도 생계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면접원 아래 해당 문항의 응답코드 <보기>를 참고하여 표의 공란에 응답자의 응답에 해당하는 번호
를 기입합니다.

 A1-1  총 가구원 수(응답자 본인 포함 1명 이상)  명

A1-2
가구원 
번호

A1-3  
가구주와 

관계

A1-4  
성별

A1-5  
만 연령

A1-6  
교육수준

(최종학력기준)

A1-7  
경제활동

상태
(지난 3개월)

A1-8  
장애
유형

A1-9
장애
정도 

1
(응답자
본인)

세
2 세
3 세
4 세
5 세
6 세
7 세
8 세  
9 세
10 세

응답코드<보기>

① 가구주② 가구주의 배우자(사실혼 등 포함, 이하 동일)

① 남② 여③ 기타④ 밝히지 않음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만 나이(2021.07.31. 기준)

① 미취학 (만5세이하)② 무학③ 초등학교④ 중학교⑤ 고등학교

① 상용근로자② 임시‧일용 근로자 ③ 고용주/ 자영업자④ 무급가족종사자⑤ 일시휴직⑥ 구직활동

① 신체적 장애② 정신적 장애③ 모름④ 해당없음

(2019년 6월 이전)① 1급 ② 2급③ 3급④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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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원 - 모든 가구원 수는 응답자를 포함한 숫자로 기재해 주세요. 
- 위의 가구원 현황표와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A1-10  아동(만 17세 이하) 가구원 수  명

 A1-11  노인(만 65세 이상) 가구원 수  명

 A1-12  장애인 가구원 수(미등록 포함)   명

A2 귀 댁은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가구주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면접원 위의 가구원 현황표와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귀 댁의 상황 예 아니
오

비해
당

A2-1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 □ ① □ ② □ ⑨

A2-2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 중에 출생시 국적이나 현재 국적이 외국인 
가구원이 있다. (다문화 가족)

□ ① □ ② □ ⑨

A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료급여를 수급하고 있다. □ ① □ ②

A2-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교육급여를 수급하거나(생계급여·의
료급여 비해당), 차상위 계층에 해당한다.

□ ① □ ②

A3 귀 댁은 현재의 거주지역(해당 시군구)에서 언제부터 살았습니까?

☞면접원 2021.7.31.을 기준으로 최근까지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만 해당합니다.

년  월부터

③ 비혼자녀④ 기혼자녀 혹은 그 배우자⑤ 손자녀 혹은 그 배우자⑥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의 부모⑦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의 조부모⑧ 가구주 혹은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⑨ 기타(직접 내용 기입)

☞ 연령조견표 참조

⑥ 대학(4년제 미만)⑦ 대학교 이상☞ 재학 중인 경우는 해당 학력 기재

⑦ 주부 ⑧ 학업⑨ 무직⑩ 해당없음(만14세이하)

☞중복장애의 경우는 주장애 기준으로 응답 (장애정도포함)

⑤ 5급⑥ 6급(2019년 7월 이후)⑦ 심한장애⑧ 심하지 않은 장애⑨ 모름⑩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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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사회보장 관련 욕구

-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을 목표
로 합니다. 

- B영역에서는 사회보장영역에서 다루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과 관련한 욕구를 13개 유
형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문합니다.
Ÿ 해당 사회적 위험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
Ÿ 해당 위험을 가족 내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외부 지원과 서비스가 필요한지 

여부 
Ÿ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서비스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및 향후 이용 의향

☞ 응답 대상 확인 후 해당 페이지로 이동

구분 영역 응답 대상
해당 

페이지

B1 아동돌봄 만 17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만 응답 ☞ p.5

B2 노인돌봄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만 응답 ☞ p.6

B3 장애인돌봄 장애인이 있는 가구만 응답(미등록 포함) ☞ p.7

B4 정신건강 모든 가구 응답 ☞ p.8

B5 신체건강 모든 가구 응답 ☞ p.9

B6 기초생활유지 모든 가구 응답 ☞ p.10

B7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모든 가구 응답 ☞ p.11

B8 보호‧안전 모든 가구 응답 ☞ p.12

B9 교육
①, ②, ③: 초·중·고 취학 가구원이 있는 가구만 응답 

④: 모든 가구 응답
☞ p.13

B10 고용

①, ②, ③, ④, ⑤: 지난 1년간 구직활동(창업) 경험을 

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만 응답

⑥, ⑦, ⑧, ⑨: 지난 1년간 유급노동을 한 가구원이 있

는 가구만 응답

☞ p.14

B11 주거 모든 가구 응답 ☞ p.15

B12 법률 및 권익보장 모든 가구 응답 ☞ p.16

B13 문화‧여가 모든 가구 응답 ☞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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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아동 돌봄

1) 양육비 부담(아동의 양육과정 및 돌봄서비스 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
2) 양육지원 시설·서비스 부족(돌봄에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관련한 어려움)
3) 경제활동으로 인한 양육시간 부족(직업 등의 이유로 아동돌봄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
4) 양육 관련 정보와 양육 기술 부족(아동 양육 및 발달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 부족)
5) 아동의 발달 문제로 인한 어려움(아동의 인지, 정서, 행동 발달상 문제로 인한 어려움) 

☞면접원
B1. 영역은 만 17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만 응답합니다.
아래 B1-1 , B1-2  문항은 아동돌봄에서의 어려움의 경험과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에 관한 문항입니다. 

B1-1 귀 댁은 지난 1년 중(2020.8.1.~2021.7.31.) 다음의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까?

B1-2 귀댁은 해당 어려움을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워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
하십니까?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 모두 해당)

  

B1-1  

어려움 경험 정도

B1-2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① 

 전혀 
경험하지 않음

②
거의 

경험하지 않음
③

가끔
경험함

④
자주 

경험함
⑤매우 자주 경험함

 ① 
 전혀 

필요 없음
②

필요 없음
③

보통
④

필요함
⑤매우 필요함

아동 
양육 
부담

① 양육비 부담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양육지원 시설·서비스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경제활동으로 인한 양육
시간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④ 양육 관련 정보와 양육 기
술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⑤ 아동의 발달 문제로 인한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면접원 아래 B1-3 , B1-4 , B1-5  문항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문항입니다.

B1-3~
5

아동 돌봄과 관련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

의 인지, 이용경험, 향후 이용의향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1-3

인지 여부

B1-4

이용 경험

B1—5

향후 이용 의향 ① 앎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① 양육비 지원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② 양육지원 시설·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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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A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는 어떠하였습니까?

③ 양육 관련 정보 및 기술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④ 아동의 발달 문제로 인한 어려움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만족도 
① 매우 불만족 ~ ⑤ 매우 만족 ⑥ 비해당

① 보육·유아교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② 아이돌봄서비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③ 드림스타트센터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④ 지역아동센터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⑤ 초등돌봄교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⑥ 방과후학교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⑦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⑧ 기타(지자체 자체 서비스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⑨ 전반적인 만족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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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노인 돌봄

1) 개인위생 관리의 어려움(세수, 목욕, 구강관리, 용변처리 등의 어려움)
2) 가사활동의 어려움(집안일, 식사준비, 생활필수품 구매 등의 어려움)
3)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이동 및 외출 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재난 관련 대처 어려움(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
5) 건강 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심한 출혈, 심장 마비, 의식 상태 변화 등 건강 관련 응급상황)
6) 신체적·정신적 부담(노인가구원 돌봄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이 겪는 신체·
정신적 어려움)

7) 돌봄비용 부담(노인 가구원 돌봄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8) 돌봄시설 및 서비스 부족(돌봄에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관련한 어려움)

☞면접원

B2. 영역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만 응답합니다. (노인 단독가구, 노부부 가구 등 노인만으로 구
성된 가구 포함)
아래 B2-1 , B2-2  문항은 노인 돌봄에서의 어려움의 경험과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에 관한 
문항입니다. 

B2-1 귀 댁에서 지난 1년 중(2020.8.1.~2021.7.31.) 다음의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까?

B2-2
귀댁은 해당 어려움을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워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
하십니까?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 모두 해당)  

☞면접원 아래 B2-3 , B2-4 , B2-5  문항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문항입니다.

  

B2-1  
어려움 경험 정도

B2-2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①  전혀 경험하지 않음

②거의 경험하지 않음
③가끔경험함

④자주 경험함
⑤매우 자주 경험함

 ①  전혀 필요 없음
②필요 없음 ③보통 ④필요함 ⑤매우 필요함

일상생활의 어려움

① 개인위생 관리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가사활동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긴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④ 재난 관련 대처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⑤ 건강 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돌봄 부담
⑥ 신체적·정신적 부담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⑦ 돌봄비용 부담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⑧ 돌봄시설 및 서비스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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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3~
5

노인 돌봄과 관련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이나 서비스

의 인지,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2-3

인지 여부

B2-4

이용 경험

B2-5

향후 이용 의향① 앎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① 개인위생 관리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② 가사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③ 이동 및 외출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④ 응급상황 대처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⑤ 돌봄 비용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B2-A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였습니까?

만족도 
① 매우 불만족 ~ ⑤ 매우 만족 ⑥ 비해당

① 장기요양(시설급여)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② 장기요양(재가급여)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③ 노인맞춤돌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④ 기타(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⑤ 전반적인 만족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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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장애인 

돌봄

1) 개인위생 관리의 어려움(용변처리, 목욕, 구강관리 등의 어려움)
2) 가사활동의 어려움(집안일, 식사준비, 생활필수품 구매 등의 어려움)
3)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이동 및 외출 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재난 관련 대처 어려움(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
5) 건강 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심한 출혈, 심장 마비, 의식 상태 변화 등 건강 관련 응급상황)
6) 신체적·정신적 부담(장애인 가구원 돌봄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이 겪는 신체·정신적 어려움)
7) 돌봄비용 부담(장애인 가구원 돌봄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8) 돌봄시설 및 서비스 부족(돌봄에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관련한 어려움)

☞면접원 B3. 영역은 장애인이 있는 가구만(미등록 포함) 응답합니다. (장애인 단독가구 등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
구 포함)
아래 B3-1 , B3-2  문항은 장애인 돌봄에서의 어려움의 경험과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에 관한 문항입니다. 

B3-1 귀 댁에서 지난 1년 중(2020.8.1.~2021.7.31.) 다음의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까?

B3-2
귀댁은 해당 어려움을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워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
하십니까?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 모두 해당)  

  

B3-1  
어려움 경험 정도

B3-2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①  전혀 경험하지 않음

②거의 경험하지 않음
③가끔경험함

④자주 경험함
⑤매우 자주 경험함

 ①  전혀 필요 없음
②필요 없음 ③보통 ④필요함 ⑤매우 필요함

일상생활의 어려움

① 개인위생 관리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가사활동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긴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④ 재난 관련 대처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⑤ 건강 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돌봄 부담 

⑥ 신체적·정신적 부담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⑦ 돌봄비용 부담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⑧ 돌봄시설 및 서비스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⑨ 장애아동 돌봄 부담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면접원 아래 B3-3 , B3-4 , B3-5  문항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문항입니다.

B3-3~
5

장애인 돌봄과 관련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이나 서

비스의 인지,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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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3

인지 여부

B3-4

이용 경험

B3-5

향후 이용 의향① 앎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① 개인위생관리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② 가사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③ 이동 및 외출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④ 응급상황 대처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⑤ 돌봄비용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⑥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B3-A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는 어떠하였습니까?

만족도 
① 매우 불만족 ~ ⑤ 매우 만족 ⑥ 비해당

① 장애인활동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② 발달장애인주간활동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③ 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④ 기타(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⑤ 전반적인 만족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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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정신건강

1) 정신건강증진의 어려움(진단받지 않은 심리정서적 문제로 인한 어려움),  
2) 중증정신질환으로 인한 어려움(진단받은 중증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3) 중독으로 인한 어려움(알코올, 약물, 인터넷, 도박중독으로 인한 어려움) 
4) 자살관련 문제로 인한 어려움(자살생각, 자살시도, 유가족 문제로 인한 어

려움) 
5) 트라우마로 인한 어려움(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영적 안녕에 지속적으로 부

정적 영향을 주는 해롭거나 위험한 사건으로 인한 어려움)

☞면접원 아래 B4-1 , B4-2  문항은 정신건강에서의 어려움의 경험과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에 관한 
문항입니다. 

B4-1 귀 댁에 지난 1년 중(2020.8.1.~2021.7.31.) 다음의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까?

B4-2
해당 어려움을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워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십니
까?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 모두 해당)   

  

B4-1  
어려움 경험 정도

B4-2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① 

 전혀 
경험하지 않음

②
거의 

경험하지 않음
③

가끔
경험함

④
자주 

경험함
⑤매우 자주 경험함

 ① 
 전혀 

필요 없음
②

필요 없음
③

보통
④

필요함
⑤매우 필요함

① 정신건강증진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중증정신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중독으로 인한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④ 자살관련 문제로 인한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⑤ 트라우마로 인한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면접원 아래 B4-3 , B4-4 , B4-5  문항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
비스에 관한 문항입니다.

B4-3~
5

정신건강과 관련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

의 인지,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주

시기 바랍니다. 

   
B4-3

인지 여부

B4-4

이용 경험

B4-5

향후 이용 의향 ① 앎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①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② 중증정신질환 관련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③ 중독 예방 및 치료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④ 자살예방 및 상담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⑤ 트라우마 관련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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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 신체건강 

1)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어려움(중증 및 만성질환(암,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등)으로 인한 통증, 신체적 기능 저하 등)

2) 일상적인 신체 건강 관리의 어려움(질병 예방을 위한 신체활동, 영양 관
리, 금연, 절주 등의 관리)

☞면접원 아래 B5-1 , B5-2  문항은 신체건강에서의 어려움의 경험과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에 관한 
문항입니다. 

B5-1 귀 댁에서 지난 1년 중(2020.8.1.~2021.7.31.) 다음의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까?

B5-2 해당 어려움을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워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십니
까?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 모두 해당)

    

B5-1  
어려움 경험 정도

B5-2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① 

 전혀 
경험하지 않음

②
거의 

경험하지 않음
③

가끔
경험함

④
자주 

경험함
⑤매우 자주 경험함

 ① 
 전혀 

필요 없음
②

필요 없음
③

보통
④

필요함
⑤매우 필요함

① 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일상적인 신체 건강 관리의 어
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면접원 아래 B5-3 , B5-4 , B5-5  문항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
비스에 관한 문항입니다.

B5-3~
5

신체건강과 관련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

의 인지,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주

시기 바랍니다. 

  

B5-3

인지 여부

B5-4

이용 경험

B5-5

향후 이용 의향
 ① 앎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① 신체적 질환 관련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② 일상적인 신체 건강 증진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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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 

기초생

활유지

1) 생계비 부족(식사, 의복 구입 비용 등의 부족)
2) 주거비 부족(임차료 납부의 어려움, 유지수선비의 부족 등)
3) 의료비 부족(진료비, 수술비, 약제비 납부의 어려움 등)
4) 교육비 부족(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급식비, 교과 도서 구입비, 교육 정보화 
지원비 부족 등)
5) 냉난방비 부족(냉방비, 난방비 납부의 어려움 등)
6) 가계 재정 관리의 어려움(수입대비 과도한 지출, 부채/ 신용불량/압류 등)

☞면접원 아래 B6-1 , B6-2  문항은 기초생활유지에서의 어려움의 경험과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에 관
한 문항입니다. 

B6-1 귀 댁에서 지난 1년 중(2020.8.1.~2021.7.31.) 다음의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까?

B6-2 해당 어려움을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워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십니
까?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 모두 해당)

  

B6-1  
어려움 경험 정도

B6-2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① 

 전혀 
경험하지 않음

②
거의 

경험하지 않음
③

가끔
경험함

④
자주 

경험함
⑤매우 자주 경험함

 ① 
 전혀 

필요 없음
②

필요 없음
③

보통
④

필요함
⑤매우 필요함

기초
생활 

해결의 
어려움

① 생계비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주거비 부족(주택구입
비 제외)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의료비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④ 교육비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⑤ 냉난방비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⑥ 가계 재정 관리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면접원 아래 B6-3 , B6-4 , B6-5  문항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
비스에 관한 문항입니다.

B6-3~
5

기초생활 유지와 관련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의 인지,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

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6-3

인지 여부

B6-4

이용 경험

B6-5

향후 이용 의향 ① 앎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① 생계비 지원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② 주거비 지원(주택구입비 제외)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③ 의료비 지원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④ 교육비 지원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⑤ 냉난방비 지원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⑥ 가계 재정관리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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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 가족 및 

사회적 관계

1)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가족간 갈등, 관계소원 및 단절)

2)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친인척, 이웃간 갈등, 관계 소원 및 단절, 소속
집단 내 관계의 어려움)

☞면접원 아래 B7-1 , B7-2  문항은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의 경험과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
요에 관한 문항입니다. 

B7-1 귀 댁에서 지난 1년 중(2020.8.1.~2021.7.31.) 다음의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까?

B7-2 해당 어려움을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워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십니
까?(이용여부와 무관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 모두 해당) 

  

B7-1  
어려움 경험 정도

B7-2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① 

 전혀 
경험하지 않음

②
거의 

경험하지 않음
③

가끔
경험함

④
자주 

경험함
⑤매우 자주 경험함

 ① 
 전혀 

필요 없음
②

필요 없음
③

보통
④

필요함
⑤매우 필요함

①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면접원 아래 B7-3 , B7-4 , B7-5  문항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
비스에 관한 문항입니다.

B7-3~
5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의 인지,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번

호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7-3

인지 여부

B7-4

이용 경험

B7-5

향후 이용 의향

 ①앎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①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② 사회적 관계 증진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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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8. 보호·안전 

1) 가족 내 안전유지의 어려움(가족 구성원 간 학대, 폭력, 방임 등)

2) 가족외부로부터 안전유지의 어려움(친인척, 이웃, 소속 공동체 내에서의 학대, 

폭력, 방임, 착취, 협박 등)

☞면접원 아래 B8-1 , B8-2  문항은 보호·안전에서의 어려움의 경험과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에 관한 
문항입니다.  

B8-1 귀 댁에서 지난 1년 중(2020.8.1.~2021.7.31.) 다음의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까?

B8-2 해당 어려움을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워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십니
까?(이용여부와 무관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 모두 해당) 

B8-1  
어려움 경험 정도

B8-2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① 

 전혀 
경험하지 않음

②
거의 

경험하지 않음
③

가끔
경험함

④
자주 

경험함
⑤매우 자주 경험함

 ① 
 전혀 

필요 없음
②

필요 없음
③

보통
④

필요함
⑤매우 필요함

① 가족 내 안전유지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가족외부로부터 안전유지의 어
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면접원 아래 B8-3 , B8-4 , B8-5  문항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
비스에 관한 문항입니다.

B8-3~
5

가족 내외로부터의 보호·안전 유지를 위해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

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의 인지,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

당하는 번호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8-3

인지 여부

B8-4

이용 경험

B8-5

향후 이용 의향
① 앎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① 가족 내 학대·폭력 대응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② 가족 외부의 학대·폭력 대응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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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9. 교육

1) 기초학습능력의 부족(읽기, 쓰기, 말하기 능력, 수리계산 능력, 그 외 학습
능력 부족 등)

2) 학업유지의 어려움(학업 흥미 상실, 교육비 과부담의 어려움)

3)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교우관계의 어려움, 사제관계의 어려움 등)

4) 평생교육의 어려움(평생교육 기회 부족 등)

☞면접원
B9 영역 ①~③은 초,중,고 재학생(대안학교 포함)이 있는 가구만 응답합니다.
아래 B9-1 , B9-2  문항은 교육에서의 어려움의 경험과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에 관한 문항
입니다. 

B9-1 귀 댁에서 지난 1년 중(2020.8.1.~2021.7.31.) 다음의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까?

B9-2 해당 어려움을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워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십니
까?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 모두 해당)   

  

B9-1  
어려움 경험 정도

B9-2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① 

 전혀 
경험하지 않음

②
거의 

경험하지 않음
③

가끔
경험함

④
자주 

경험함
⑤매우 자주 경험함

 ① 
 전혀 

필요 없음
②

필요 없음
③

보통
④

필요함
⑤매우 필요함

학업의 
어려움 

① 기초학습능력의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학업유지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
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④ 평생교육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면접원 B9 영역 ①~③은 초,중,고 재학생(대안학교 포함)이 있는 가구만 응답합니다.
아래 B9-3 , B9-4 , B9-5  문항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
비스에 관한 문항입니다.

B9-3~
5

교육에서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

원 및 서비스의 인지,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

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9-3

인지 여부

B9-4

이용 경험

B9-5

향후 이용 의향① 앎 ②모름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① 기초학습능력 증진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② 학교생활 적응 관련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③ 평생교육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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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0. 고용

1) 원하는 일자리의 부족(일자리 발굴의 어려움, 일자리 수의 부족 등)

2) 취업·창업 정보 부족(채용공고 및 일자리 정보, 창업 정보 등 부족)

3) (재)취업준비 비용 부족(자격증 취득비용, 학원비, 면접 준비 비용 등의 부족)

4) 창업자금 부족(창업에 필요한 자금 마련의 어려움)

5) 나이·성별·장애로 취업 어려움(나이·성별·장애의 차별로 인한 취업의 어
려움)

6) 사업의 도산폐업, 감원, 일거리 부족(사업장 여건변화로 인한 고용유지의 
어려움)

7) 근로조건 또는 근로환경이 열악함(낮은 임금, 긴 근로시간, 열악한 환경 
등으로 인한 어려움) 

8) 전공, 기술, 적성이 맞지 않음(전공, 기술, 적성이 맞지 않음으로 인한 고
용유지의 어려움)

9) 가족돌봄, 가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면접원 B.10 영역 ①~⑤는 지난 1년간 구직활동 (창업) 경험을 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만, ⑥~⑨는 유급노동을 하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만 응답합니다.
아래 B10-1 , B10-2  문항은 고용에서의 어려움의 경험과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에 관한 문항
입니다. 

B10-1 귀 댁에서 지난 1년 중(2020.8.1.~2021.7.31.) 다음의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까?

B10-2 해당 어려움을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워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십니
까?(이용여부와 무관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 모두 해당)   

   

B10-1  
어려움 경험 정도

B10-2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① 

 전혀 
경험하지 않음

②
거의 

경험하지 않음
③

가끔
경험함

④
자주 

경험함
⑤매우 자주 경험함

 ① 
 전혀 

필요 없음
②

필요 없음
③

보통
④

필요함
⑤매우 필요함

취/창
업의 

어려움 

① 원하는 일자리의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취업·창업 정보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재)취업준비 비용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④ 창업자금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⑤ 나이, 성별 또는 장애를 이유로 
취업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고용유
지의 

어려움 

⑥ 사업의 도산·폐업, 감원, 일
거리 부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⑦ 근로조건 또는 근로환경이 
열악함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⑧ 전공, 기술, 적성이 맞지 않
음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⑨ 가족돌봄, 가사 등으로 인한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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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원 아래 B10-3 , B10-4 , B10-5  문항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
비스에 관한 문항입니다.

B10-3
~5

고용에서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의 인지,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10-3

인지 여부

B10-4

이용 경험

B10-5

향후 이용 의향① 앎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취/창
업의 

어려움 

① 일자리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② 취업·창업 정보 제공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③ (재)취업비용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④ 창업자금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고용유
지의 

어려움 

⑤ 사업체 유지를 위한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⑥ 근로조건·환경 개선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⑦ 경력 및 기술 개발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⑧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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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1. 주거

1) 화장실 열악(변기, 세면대, 목욕시설 등의 열악함)

2) 주방시설 열악(싱크대, 조리시설, 환기시설 등의 열악함)

3) 위생 상태 열악(악취, 벌레 등)

4) 도배·장판 열악(습기, 곰팡이 등)

5) 층간방음 열악(이웃 간 층간 소음 등)

6) 냉·난방 열악(보일러, 에어컨 등의 시설 부족 및 열악함)

7) 전기·가스시설 열악(낡은 전기 설비, 노후된 배관 등 전기 및 가스시설의 열악함)

8) 상하수도 열악(상하수도 시설 낙후 등) 

9) 지붕노후(누수 등)

10) 벽·담 등 노후(균열 문제 등)

11) 주택 내 장애물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단차, 돌출물, 모퉁이 등으로 인한 이동
의 어려움)

☞면접원 아래 B11-1 , B11-2  문항은 주거에서의 어려움의 경험과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에 관한 문항입
니다. 

B11-1귀 댁에서 지난 1년 중(2020.8.1.~2021.7.31.) 다음의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까?

B11-2해당 어려움을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워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십니
까?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 모두 해당)   

B11-1  
어려움 경험 정도

B11-2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① 

 전혀 
경험하지 않음

②
거의 

경험하지 않음
③

가끔
경험함

④
자주 

경험함
⑤매우 자주 경험함

 ① 
 전혀 

필요 없음
②

필요 없음
③

보통
④

필요함
⑤매우 필요함

주거 
내부환경 

관련 
어려움

① 화장실 열악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주방시설 열악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위생 상태 열악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④ 도배·장판 열악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⑤ 층간방음 열악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⑥ 냉·난방 열악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⑦ 전기·가스시설 열악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⑧ 상하수도 열악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⑨ 지붕노후(누수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⑩ 벽·담 등 노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⑪ 주택 내 장애물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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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원 아래 B11-3 , B11-4 , B11-5  문항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
비스에 관한 문항입니다.

B11-3~5주거 내부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의 인지,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11-3

인지 여부

B11-4

이용 경험

B11-5

향후 이용 의향① 앎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① 주택개조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B12. 법률 및 

권익보장

1) 법률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혼, 파산/신용불량, 친권상실, 신분상실, 사고보상처
리 등의 법률 관련 어려움)

2) 차별대우 및 권리침해로 인한 어려움(부당한 차별이나 착취, 인권침해로 인한 
어려움)

☞면접원 아래 B12-1 , B12-2  문항은 법률 및 권익보장에서의 어려움의 경험과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에 
관한 문항입니다. 

B12-1귀 댁에서 지난 1년 중(2020.8.1.~2021.7.31.) 다음의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까?

B12-2
해당 어려움을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워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십니
까?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 모두 해당)     

  

B12-1  
어려움 경험 정도

B12-2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① 

 전혀 
경험하지 않음

②
거의 

경험하지 않음
③

가끔
경험함

④
자주 

경험함
⑤매우 자주 경험함

 ① 
 전혀 

필요 없음
②

필요 없음
③

보통
④

필요함
⑤매우 필요함

① 법률 문제로 인한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차별대우 및 권리침해로 인한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면접원 아래 B12-3 , B12-4 , B12-5  문항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
비스에 관한 문항입니다.

B12-3~5
법률 및 권익보장 문제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의 인지,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

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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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2-3

인지 여부

B12-4

이용 경험

B12-5

향후 이용의향

① 앎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① 법률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② 차별대우 및 권리침해 대응 서
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B13. 

문화·여가
1) 문화‧여가 활동 관련 어려움(참여기회 부족, 문화‧여가시설 열악 등)

2) 체육 활동 관련 어려움(참여기회 부족, 체육시설 열악 등)

☞면접원 아래 B13-1 , B13-2  문항은 문화·여가에서의 어려움의 경험과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에 관한 
문항입니다. 

B13-1귀 댁에서 지난 1년 중(2020.8.1.~2021.7.31.) 다음의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까?

B13-2해당 어려움을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워 외부로부터의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십니
까?(이용여부와 무관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 모두 해당)   

B13-1  
어려움 경험 정도

B13-2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① 

 전혀 
경험하지 않음

②
거의 

경험하지 않음
③

가끔
경험함

④
자주 

경험함
⑤매우 자주 경험함

 ① 
 전혀 

필요 없음
②

필요 없음
③

보통
④

필요함
⑤매우 필요함

① 문화‧여가 활동 관련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체육 활동 관련 어려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면접원 아래 B13-3 , B13-4 , B13-5  문항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
비스에 관한 문항입니다.

B13-3~5
문화·여가에서의 어려움과 관련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의 인지, 

이용 경험, 향후 이용 의향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주시기 바랍

니다. 

   
B13-4

인지 여부
B13-4

이용 경험
B13-5

향후 이용 의향
① 앎 ② 모름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① 문화‧여가 활동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② 체육 활동 지원 서비스 □ ① □ ② □ ① □ ② □ ①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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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정책시급성 및 노력체감도

☞면접원 아래 C1 , C2  문항은 사회보장 각 영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 시급성 
및 이제까지의 정책 마련 노력에 관한 문항입니다. 

C1
OO시·군·구가 사회보장 각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정책의 

시급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C2
OO시·군·구가 사회보장 각 영역에서 어느 정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역

C1
정책의 시급성

C2
시군구의 노력 정도

①
전혀 

시급하지 
않음

②
시급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시급함
⑤

매우 
시급함

①
전혀 

노력하지 
않음

②
노력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노력함
⑤

매우 
노력함

① 아동돌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노인돌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장애인돌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④ 정신건강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⑤ 신체건강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⑥ 기초생활유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⑦ 가족 및 사회적 관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⑧ 보호‧안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⑨ 교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⑩ 고용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⑪ 주거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⑫ 법률 및 권익보장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⑬ 문화‧여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 ② □ ③ □ ④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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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생활 여건 및 지역 불균형

D1 다음은 귀 댁의 생활 여건(경제적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D1-1
귀 댁의 지난 1년 동안 (2020.1.1.~2020.12.31.) 세금 납부(공제) 전의 월평균 총 생활비

와 총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항목

가구 총소득 월평균 만
원일억 천 백 십 일

가구 총 생활비 월평균 만
원일억 천 백 십 일

D1-2
귀 댁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여쭙고자 합니다. 현재 경제 상태를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매우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보통이다 여유로운 편이다 매우 여유롭다

D1-A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금액

① 귀 가구가 1달 동안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월           만원
② 귀 가구가 1달 동안 생활하는데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월           만원

D1-B
귀댁에서 지난 1년 간 경제적인 이유로(돈이 없어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

습니까?

항목 ①있다 ②없다 ③비해당
 ① 월세를 연체한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② 공과금(전기/수도/가스비) 또는 관리비를 못낸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③ 자녀의 공교육비(대학생 포함)를 못 낸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④ 식사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⑤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등)를 미납한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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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다음은 귀 댁의 주거여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D2-1 귀 댁의 주거형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단독주택 □ ② 아파트 □ ③ 연립주택 □ ④ 다세대주택 □ ⑤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 ⑥ 주택 이외의 거처

D2-2 귀 댁의 점유형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자가 □ ② 전세 □ ③ 반전세/보증금 있는 월세 □ ④ 보증금 없는 월세 □ ⑤ 사글세/연세 □ ⑥ 일세 □ ⑦ 무상

D2-A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구분 금액

자가(현재 시세)            억            만원
D2-3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임차료는 얼마입니까? (해당되는 곳에만 기입)

구분 금액

① 전세 전세보증금            억            만원
② 반전세/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억            만원
월  세            월            만원

③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연세, 일세 포함) 월  세            월            만원

 

D3 다음은 삶의 만족도 및 지역사회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면접
원

D3 의 경우 응답자 본인을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D3-1 아래 제시되는 각 영역별로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하여 주십시오.

영역 ① ② ③ ④ ⑤ 

 ⑥ 본인이나 가족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⑦ 문화여가를 즐기지 못한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⑧ 통신비를 연체한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⑨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한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⑩ 대출금 및 카드값을 상환하지 못한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⑪ 주거환경개선(누수 등)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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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다음은 지역 불균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면접
원

D4 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D4-1 OO시군구가 OO 시도의 다른 시군구와 비교해볼 때 얼마나 살기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 ② □ ③ □ ④ □ ⑤

매우 열악하다 열악하다 보통이다 살기 좋다 매우 살기 좋다

D4-2
아래 제시되는 각 영역별로, OO시군구와 OO 시도 내 다른 지역간 불균형이 얼마나 심

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현재 거주지에서의 삶을 생각하면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영역
①매우 심각하다

② 심각하다
③보통이다 ④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⑤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① 소득 및 자산 (거주 지역 주민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주거 (주택 및 주변시설의 낙후 정도, 대중교통 편리성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일자리 (일자리의 수, 일자리의 질, 임금 수준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④ 교육 시설 및 서비스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사설학원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⑤ 사회복지서비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 제공 서비스) □ ① □ ② □ ③ □ ④ □ ⑤

⑥ 의료시설 및 서비스 (종합병원, 병원/의원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⑦ 생활편의시설 (마트, 식당, 사우나, 미용실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⑧ 문화·여가 시설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⑨ 전반적인 삶의 질 여건 □ ① □ ② □ ③ □ ④ □ 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현재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생활환경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현재의 삶의 질 □ ① □ ② □ ③ □ ④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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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 다음은 다문화 인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D5-A 다른 문화적 배경(인종과 국적)의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영역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①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②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③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④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성 친구로 사귈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⑤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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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코로나-19와 생활 변화

E1
다음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귀댁의 변화와 해당 변화가 미친 영향에 관한 질문입

니다. 

☞면접원 E1 의 경우 가구원 전체를 고려하여 응답합니다.

E1-1
조사일 현재까지, 귀댁에 코로나-19의 확진자나 확진자와의 밀접접촉 등으로 인한 자가

격리자 등이 있었습니까?

□ ① 가구 구성원 중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다. 

□ ② 가구 구성원 중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으나,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조치된 사람이 있다. 

□ ③ 가구 구성원 중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도, 자가격리된 사람도 없다. 

E1-2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코로나-19 유행 이후 귀댁에는 다음 각 영

역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구분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변화 없음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 정신적 건강 관리(스트레스, 우울, 불안, 자살 충동 등 
관리)가 어려워졌다.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신체적 건강 관리(중증 및 만성질환 관리, 규칙적인 신체 
활동 등)가 어려워졌다.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대인관계나 사교적 활동(지인간 만남, 결혼식, 돌잔치 등)이 
어려워졌다.

□ ① □ ② □ ③ □ ④ □ ⑤

④ 여행, 취미활동 등 문화여가 활동이 어려워졌다. □ ① □ ② □ ③ □ ④ □ ⑤

⑤ (2인 이상 가구만 응답)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가족 내 안전 유지가 어려워졌다. (폭력, 학대 위협의 
증가). 

□ ① □ ② □ ③ □ ④ □ ⑤

⑥ (경제활동 인구가 있는 가구만 응답) 실직․폐업, 가계 빚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 ① □ ② □ ③ □ ④ □ ⑤

⑦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만 응답) 휴교, 비대면 교육 
전환 등으로 학업성적 유지 또는 증진이 어려워졌다.

□ ① □ ② □ ③ □ ④ □ ⑤

⑧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만 응답) 어린이집․유치원․
학교의 휴업․휴관․휴교 등으로 아동에 대한 추가적 돌봄
이 필요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⑨ (노인, 장애인이 있는 가구만 응답) 복지관․요양기관․주간보
호 등의 휴관․휴업으로 노인․장애인에 대한 추가적 돌봄이 
필요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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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3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사회보장정책의 필요

성을 평가하여 주십시오.

구분
①전혀 필요하지 않음

②필요하지 않음 

③보통 ④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① 긴급돌봄 등 대면 돌봄서비스 확충  □ ① □ ② □ ③ □ ④ □ ⑤
② 비대면 돌봄서비스 개발 □ ① □ ② □ ③ □ ④ □ ⑤
③ 생계비, 생필품 지원 등 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④ 임대료 경감, 세부담 완화 등 소상공인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⑤ 고용유지지원금 등 사업체 고용유지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⑥ 근로자 상병수당(유급병가)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⑦ 재택근무 간접 노무비 지원 등 유연근무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⑧ 확진자, 유가족, 격리자, 대응 인력 등을 위한 심리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⑨ 지역주민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⑩ 개인 위생 물품 수급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⑪ 감염병 관련 정보 제공 □ ① □ ② □ ③ □ ④ □ ⑤
⑫ 기타(  ) □ ① □ ② □ ③ □ ④ □ ⑤




